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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신이 강조 면  R&D는  거 · 벌 ·복잡 어 

∙복합 공동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라 지식재산  권리에  귀

속과 용에  법규  계약 역시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어 보

다 면  검토가 요  시 이 었다. 지식재산권  귀속과 용  연

구개  동 이자 주요 과이며 시장에  사업  익창출  핵심

 단이 다. 부는 R&D  과를 높이  해 자를 효 고 

 법 를 고 있 나 실  국내외 산 연 공동연구는 아직 

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 다. 공동연구 자체  미진 나 이를 통  지식재

산  창출과 용   어 움이 많다. 이러  상황에  공동연구에  

지식재산권 창출과 용  진 여 국내외 공동연구를 시키고 국

가 R&D를 고도 시킬  있는 안이 요 다.  

이를 해 지식재산 창출에 른 소 권 귀속   창출  지식재

산  용  를 살펴볼 요가 있는데, 이 논 에 는 구체  우

리나라  산 연 공동연구 지식재산권 귀속  용에  법규  황

 살펴보고 주요 진국들  법규  황과 여 분 함 써 다

양  산 연 주체들 사이에 용   있는 지식재산권 귀속  용 원

과 개 안  시 고자 다. 특히 여 에는 귀속에  ‘직

명’과 ‘특허공 ’, 용에  ‘ 료’   가지 주 를 심

 살펴보았다. 구체 인 연구 법과 내용  다 과 같다.  

2장에 는 공동연구  개 , 주체,  등  살펴보고 다양  헌조

사를 통해 국내외 산 연 공동연구 지식재산권 귀속  용 황에  

행연구들과 황 통계자료를 분 , 검토 다.  

3장에 는 산 연 공동연구 귀속  용에  국내외 법 들  각 

법 , 규  등   분 다. 우리나라  산 연 공동연구에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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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본법과 국가연구개 사업  리 등에  규 , 직

명법, 특허법 등  살펴보았고 구속 이 없는 지침인 산 연 연구 

약 가이드라인도 살펴보았다.  연구개 분야  진국인 미국, 독일, 

국 등  공동연구  법   황과 를 검토 고 우리나라 법

 해 써 각 국  특징들과 우리나라 개   잘 악 도

 다.  

4장에 는 국가간 산 연 공동연구에  지재권 귀속에  여러 

들과 원 들  리 여 시사  도출 고 법  개 에   

있는 법  모색해 보고자 다. 법경  이 들  근거   원

들과 개 안  시해보고자 는데 법경 인 이 들인 재산권 

이 과 거래 용이 , 주인- 리인 이 , 게임이  통해 여러  공

동연구들에 용   원 들  모색 고자 다. 5장  시사 과 후

속연구과 를 시함 써 연구  용  도모 고자 다.  

이 연구를 통해 산 연 공동연구 진   지식재산권 귀속  용

 주요 안  다 과 같다.  

첫째, 지식재산권 귀속과 용에  법 는 변 는 경과 시

장에 면 도 법  안 과 가능  높이  해 법이 과 법

책  원 에  논 어야 다. 특히 재산권과 거래 용 이 , 주인-

리인 이 , 게임 이 에  살펴볼  복잡 지 않는 소 권  권리이

 구조  차  상  이해  상 존 계를 고  법  마 이 

요함  알  있었다. 

째, 일  법  ∙개  통  법  합   합목  고  

요가 있다. 구체 는 과 본법 11조3(국가연구개 사업

과  소 ∙ 리  용 진) 조항  개 , ｢국가연구개 사업  시행  

리에  법 ｣ , ｢국가연구개 사업  리 등에  규 ｣ 9

조( 약  체결), 22조( 료  징 ), 23조 1항( 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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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 ｢ 명진 법｣ 10조 1항 단   각 (직 명)  삭  개 , 

13조(승계 여부  통지) 개 , ｢특허법｣ 44조(공동출원)  개 이 

요 다.  

째, 약 가이드라인  개 과 산이 요 다. 가이드라인  민간 

공동연구에  당사자들간 사  자  계약  자  존 면 도 불

실 과 불공  일  있는 장  가진다.  국  공동연구  

경우 경험이 부족  우리나라  들에게  공해주며 해외 

들  불 실  여 상 간  이익  도모   있게 다. 

째, 산 연 공동연구  약에  계약  합리  상모델  

이 요 다. 공공/민간 공동연구 모  지식재산권 귀속과 용  

약에 해 진행 다. 약 내용이 불합리 고 불공  경우 사 공동연

구에  우  이 창출 어도 이것이 이 이나 창업  연계

 어 다. 라  상 이  다른 당사자들간에도 ‘ - ’  공

고도 생산 인 약이 이루어질  있도  다양  사  계약 들과 

공동연구 약 상모델이 임없이 창출 고 연구  요가 있다.      

 

 

주요어 : 산 연 공동연구, 지식재산권 귀속, 지식재산권 용, 직 명,  

특허공 , 료 

  번 : 2011-2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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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장    

１   연구 경과 목  

1.  연구 경 

R&D 분야는 국가  미래 장 동  공 는 핵심 분야이다. 진국

들  부  민간부  R&D가 국가 경 에 여 도  임없는 

자를 고 있다. 각국  사회·경  당면  국내외  들  

해결   돌 구  과  역  주목 면  R&D 자에 

차를 가 고 있다. 우리나라도 과 과 보통신  합 는 창조

경 를 추진 면  R&D  실질  가 창출에 매진 고 있다.   

개  신(open innovation)’이 강조 면  R&D는  거 ·

벌 ·복잡 어 ∙복합 공동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라 지식재

산  권리에  귀속과 용에  법규들과 계약들 역시  복잡해

지고 다양해  보다 면  검토가 요  시 이 었다.1 지식재산권  

귀속과 용  연구개  동 이자 주요 과이며 시장에  사업  

익창출  핵심  단이 다. 신  업가(innovative entrepreneur)들이 

시장에  임없이 품과 스를 내놓는 과 에  지식재산권  창과 

                                                   
1 개  신(open innovation)  산 연 공동연구에  요  개 이다.   경에  

업  R&D에  상업 지  과 에  외부 자원  용함 써 신  용  이고 

공 가능  고 며 부가가  창출  높이  해 외부자원  용  극  

용 는 신 략  사용 고 있다. 이러  신 략  업 내부  R&D를 통  폐쇄  

신  는 개  ‘개  신(open innovation)’이라고 불리며, 업  과에 

인 향  미 다는 연구들이 축 고 있다(Luecke, 2003; Laursen & Salter, 2006; 

Chesbrough, 2006; Nieto & Santamaria, 2007 등). 공공연구 에 지 R&D 식  개

 꾸어야 다는 논  개  신  요 게 생각 는 추 는 연 공동연구에 

 많  근거  함 를 공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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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면  승자를 결 는데 큰 몫  고 있다. 이러  

경에  R&D를 통해 지식재산권  어떻게 창출 고 용 느냐는 이후 

이 과 사업 를 통해 익이 다시 다시 R&D  자 는 ‘ ’  

구조를 만드는데 핵심  고리  역  게 다.   

부는 R&D  과를 높이  해 자를 효 고  법 를 

고 있 나 실  산 연 공동연구는 아직 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

다. 2011  국내 업 체 R&D 자액  36조 7,000억원이었 나 

연과  연구 자액  9,750억원  2.65%에 불과했다.2 국  공동연

구 역시 다른 나라에 해 이 낮다.3 그러나 1990 부  2004  간 

 우리나라에 출원  특허출원  국  공동연구에  특허출원  

살펴보면 국 24.9%, 미국 2.8%, 일본 2.2%인데 해 우리나라는 0.4%  

우리나라가 국 공동연구에  특허출원 이 OECD 회원국과 아시

아 경쟁국들 사이에  가장 낮   나타났다. 국내 공동 명  경

우 내∙외국인 공동 명에  특허는 2013  4,000여건  내국인 출원 

 2.5%  아직도 조   보이고 있다.4 공동연구 자체  미진

나 이를 통  지식재산  창출과 용   어 움이 많다.5 이러  상

황에  공동연구에  지식재산권 창출과 용  진 여 국내외 공동

연구를 시키고 국가 R&D를 고도 시킬  있는 안이 요 다.  

                                                   
2 고 , 자신  2014.2.2.일자, “ 민국  미래 창 자본, 가운과 타운이 만나는 창조경

. 

3 특허청 자료(2014)에 르면 계  국  공동연구가 산 고 있는데, 08  국

립 원 분 결과에 르면 국   35% 이상이 2개국 이상  연구자가 공동  

 것  조사 었다. 

4 국내에  내∙외국인 공동 명에  특허는 내국인 단독 명  증가 보다 2  이상  

높  증가 를 보이고 있는데(특허청, 2014), 이는 공동연구가 실질  증가 고 있다

는 것  미 지는 않는다.  

5 들  산 단  여 산· ·연 공동연구  이  지원 고 있 나, 

산· ·연 공동연구를 통해 생  지식재산(SCI 논 , 특허 출원·등  등)  히  

감소   나타나 도 다(국가지식재산 원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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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  

산 연 공동연구 결과  창출  지식재산권에  권리 귀속 근거는 

부분 법 규  해  있지만 그 구체 인 내용  당사자간 계약인 

약에 해 결 므  실  권리 귀속과 그에 른 익 분  타 

용  다양  양상  나타난다. 즉 당사자  법  향 (legal power)에 

라 계약  내용이 이루어지  에 법 해 과 함께 공동연구 계약에 

 이해가 요 다. 라  ‘지식재산권 창출에 른 소 권 귀속’과 

‘창출에  보상 등 인 도’, ‘창출  지식재산권에  이   용 

진   료’ 등  살펴볼 요가 있다  

이 논 에 는 구체  우리나라  산 연 공동연구 지식재산권 귀

속  용에  법규  황  살펴보고 주요 진국들  법규  

황과 여 분 함 써 다양  산 연 주체들 사이에 용   있

는 지식재산권 귀속  용 원 과 개 안  시  다.  

특히 산 연 공동연구에 해 국가연구개 사업  법규들과 함께 민간

부  당사자들간 약에  가이드라인인 ‘산 연 연구 약 가

이드라인’도 함께 살펴 써, ‘산- ’, ‘산-연’간 약에  지식재산권 

귀속과 용 를 구체  살펴보  다. 뿐만 아니라 이  가지

에 포함 지 않는 민간 차원  ‘ -연’, ‘산- -연’ 약에 도 용   

있는 지식재산권 귀속  용 원 들  모색 고자 다. 이러  원  

법경 인 분 틀  통해 계  공 인 R&D  공동연구를 

행 고 있는 인 국가  국과 독일, 미국  산 연 공동연구  

지식재산권 귀속  용에  법  계약 황들  살펴보고 우리나

라  법   계약 황과 해 써 산 연 공동연구 에 

여   있도  법  개   지침 개  향  시 고자 다. 이를 

통해 궁극  R&D 법  진 에 여 고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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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연구 상과 법 

1.  연구 상 

본 논  연구 상  산 연 공동연구  지식재산권이다. 국내외 다양

 업, , 연구소들이 함께 공동연구를 행함에 라 지식재산권이 

창출 다. 산- -연에  이루어질  있는 공동연구는 공동연구 행주체

들  격과 공동연구  부재원 입 여부에 라 크게 국가연구개 사

업상  산 연 공동연구  민간 차원  공동연구  나 다.  행주

체에 라 ‘산- ’, ‘ -연’, ‘산-연’, ‘산- -연’  나 어진다. 구체 는 

공동연구 주체들   역 에 라 달라지는데 실  공동연구에  

규 들  모  특  개별 인 조건들 속에  이루어진다.  

부  산 지원  는 ‘국가연구개 사업’에 해 행 는 공동연

구  경우 지식재산권  귀속  용  법규에 구속  는 약에 해 

이루어진다. 국가연구개 사업이 아닌 경우 주  당사자들간  계약인 

약에 해 이루어지며 지식재산권  귀속과 용에  사항  약에  

핵심  계약조건이다. 민간 공동연구  경우 합리  계약  도모  

 지식재산권 귀속  용에  가이드라인  도 다. 이러  

가이드라인  법  구속  없지만 부에  안  것  계약 당사자

들에게 상당  향  미 도 다.  

실  공동연구는 다양  주체들 사이에  연구  특 , 계약 당사자

들간  계, 연구자원   등에 라 법 , 지침, 내규 등  공식 인 

도  연구 규범, ,  등  공식  도  향  는다.6 국가

연구개 사업  경우 공동연구  지식재산권 귀속과 용이 법규  

                                                   
6 North(1990)는 인간이 고안  약(humanly designed constraint)  도를 공식 인 

도(formal institution)  공식 인 도(informal institution)  구분 면  법규  같  공식

 도뿐만 아니라  규범과 같  공식 도도 요함  강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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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명 히 해  있 나 공동연구   큰  차지 는 민간 공

동연구  경우 사  계약  역에 있  에,7 실  지재권  귀속  

이  를 어떻게 해결 고 있는지를 알  해 는 계약에  법

뿐만 아니라 실  약사 들도 살펴볼 요가 있다.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인 특허권, 실용신안권, 자인권, 상 권과 

작권 등  구분 는데 본 논  특허권  귀속과 용  심  살

펴보고자 다. 공동연구  범 는 국내 공동연구뿐만 아닌 국  공동연

구  경우도 포함 다. 공동연구  범 는 실  R&D를 함께 행 는 것

 단  인 나 연구  연구  자 주체가 구분 는 연구보

다는 좁  범 이다.  연구뿐만 아닌 일  알 진 용·

개  단계를 포함 는 포 인 연구개  공동연구를 다루고 있다. 

국가 인 연구범 는 우리나라를 심  미국, 국, 독일 등 진국들

 산 연 공동연구들에  지재권 귀속  용에  법   계약 

황  살펴보고 있다.  

  

                                                   
7 국가 R&D 자는 부 R&D  민간 R&D  구분 며 부 R&D 자규모는 국가 R&D

 24%, 민간  76%를 차지 고 있어 공동연구 역시 민간부  이 훨씬 클 것  

상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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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법 

존 연구들  국가연구개 사업  부 R&D 법 를 심  주  

산  공동연구  를 다루고 있다( 인 , 2010;  외 2011, 

나 외 2000). 재 우리나라 R&D 법 에  여러 들이 면

  법규가 꾸 히 ·개  면  법 가 고 있다. 그러나 

부분  경우 가 는 법규 만 다룰 뿐 규  체  논리  일

이나 법 책  철 에 라 이루어지는 경우는 찾  어 다. 공동연구에 

 법규 들 역시 같  들  가지고 있어  다양해지는 공동

연구를 포   있는 안 이고  가능  법 체계를 마 여 공

동연구  지식재산권 귀속과 용이 명 도  법규  개  요가 

있다.   

본 연구는 재 우리나라  공동연구에 른 지식재산권 창출  용

에  황  법규를 살펴보고 이를 다른 진국들  황  법규  

·분 여 개 안  시해 보고자 며 구체 인 연구 법과 내용

 다 과 같다.  

2장에 는 공동연구  개 , 주체,  등  살펴보고 다양  헌조

사를 통해 국내외 산 연 공동연구 지식재산권 귀속  용 황에  

행연구들과 황 통계자료를 분 , 검토 고자 다.  

3장에 는 산 연 공동연구 귀속  용에  국내외 법 들  각 

법 , 규  등   분  다. 국  산 연 공동연구에  법

는 과 본법과 국가연구개 사업  리 등에  규 , 직

명법, 특허법 등이 있고 구속 이 없는 지침인 산 연 연구 약 

가이드라인도 살펴볼 요가 있다.   연구개 분야  진국인 미국, 

독일, 국  경우도 인 법  공동연구 사  그리고 들  살

펴보고 국내  경우  해 써 각 국  특징들과 우리나라 개

  잘 악  다. 특히 여 에는 귀속에  ‘직 명’과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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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공 ’, 용에  ‘ 료’   가지 주 를 심  살펴보  다.  

4장에 는 국가간 산 연 공동연구에  지재권 귀속에  여러 

들과 원 들  리 여 시사  도출 고 법  개 에   

있는 법  모색해 보고자 다. 법경  이 들  근거   원 들

과 개 안  시해 보고자 다. 특히 이  검토 는 법경  재

산권 이 과 거래 용이 , 주인- 리인 이 , 게임이  통해 여러 

 공동연구들에 용   원 들  모색 고자 다.  

5장  시사 과 후속연구과 를 시함 써 연구  용  도모

고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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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장  국내외 산 연 공동연구 지식재산권 

귀속  용 황 

１   국내 황 

1.  공동연구  개   주체 

 ‘산 연 공동연구’란 업, , 연구소  구분 는  다른 주체들

간에 R&D를 함께 행 는 것  미 다. 과 법 에  산 연  

개  산  업,  , 연  연구  미 다(과

본법 16조 8). 좀  구체 는  「고등 법」 2조 각 

   다른 법 에 라  (연구 리규  4조 5항)  

미 며, 연구  「 부출연연구  등  립·운   에 

 법 」  「과 분야 부출연연구  등  립·운   

에  법 」에 라 립  부출연연구 (이  " 부출연연구

"이라 다)  국가과 연구회  「특 연구  법」  용

 는 연구 (이  "특 연구 "이라 다)  미 다(공동 리규

 3조 1항).  

공동연구는 함께 R&D를 행 다는 에  단 히 업에  돈  

고 나 연구소에 연구를 맡 는 연구  구분 다.  공동연구

계약  다  주체가 동일  연구과  행에 소요 는 연구개  자

∙인 ∙시 ∙ 자재∙ 보 등  공동  부담 여 진행 는 연구계약 태

를 말 다( 종민, 2008). 

공동연구를 이  같이 볼 경우 지식재산권  직 명과 공동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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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나타나게 다. 공동연구 주체들  다 과 같  향  가진다.  

첫째, 업  종업원  매출액   업, 소 업, 벤처

업  나 며 업  종 에 라 산 연  목 과 태, 지식

재산 략이  다르다. 2014  국가연구개 사업 조사∙분 보고 (2015)

에 르면 출원주체별 공동연구에  업이 공동연구 체  45.1%(6,362

건)를 차지했 며, 업- 업, 업- , 업-연구  간 공동연구가 

체 공동출원에  약 90%  높   보이고 있는 것  나타났다.8  

째,  크게 국공립과 사립  나 는데 지식재산권 권리귀속  

주체가   있다는 에  큰 차이가 없다.9  그러나 연구 리 행태  

‘산 단’과 ‘ 지주회사’10  같  조직들  운  자   자원 

충, 산 용  자  등에 는 차이를 가질  있다.11   직원  

명  경우 명진 법 10조 2항  각  지식재산규 과 근

규 에 라 직 인 고용 계에 있는 에  승계 는 것이 아닌 각 

 산 단에  승계 고 소 며 리 도  어 있다(신  

                                                   
8 이  분야는 간, -병원간 공동연구도 히 진행 고 있는데, 2014 에는

KAIST  충남 과 과 연구를, 2015.4.15에는 울 병원과 포스 이 료용 3D 린

, 앞  2015.3.23에는 가천  병원과 국 리스톨 이 가천- 리스톨 뇌과  

연구 (GBNRI) 립  다. 

9 사립  2000.1.28.  이 진법에 라 이  담조직 여 특허

리  주체가   있는 법  근거가 마 었 며, 국공립  2001.12.31. 개    

특허법에  직원  직 명  담조직이 승계 다고 규 여 별도  법인  인

고 있다.  

10  지주회사는 2008  도 시행 후 양 가 1  립 었고 이후 2013

 9월말   26개  지주회사가 립, 연합 립 포함시 34개 에   139

개  자회사가 립 거나 편입 었다(산 지주회사 회, 2013). 지주회사

는 단독 립에  연합 지주회사  립  고 있는데 강원지역, 북지역

연합 지주회사가 2010  에, 과 특  5개  연합  미래과 지주회사

(2014)가 있 며 공공연구  연합 지주회사  미래부 산  17개 출연연구 이 모

여 립  국과 지주회사(2013)가 립 어 운 고 있다(신 ∙ 장 , 2014).  

11 미국  경우에도 주립 과 사립 간에 미  차이가 있   있 며 R&D가 

심 는 연구 심  체 4,000여개   200개 도  5%에 불과 데( 해도, 

2015),  특 인  vs 연구는 립주체는 국공립 vs 사립보다 연구개 에 해 

 요  차이를 가  것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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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 2014). 종업원  명  노동법에 면 사용자 귀속, 특허법  

강조 면 종업원 귀속  해   있어 이를 러싸고 합리 인 이익

분  해 직 명 규  어 사용자  종업원 간  계를 법  

고 있다. 명자 보상이 요  것  연구자에  보상이 높  

이  효 이 높아진다는  보상  통 여 명자에게 인 티

를 주는 것이 이 에 미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Kink & Siegel, 2005).  사업  역시 명가   보상이 지  

 있도  는 것이 요  것  나타났다.   직원이 명

는 경우 직 명 도에 라  산 단에 승계 어 소 권  산

단이 보 고 사업  이익  지주회사에 귀속 는 ‘불일 ’가 

나타난다.12 이 게 직원 명자에  보상  평  는 직 명

 승계 과   산업  주 이 다르  에 생   

에 없다(신 ∙ 장 , 2014). 

째, 연구소는 국립연구소  부출연연구소, 부처 산  연구   

그 에 리 민간 연구  나   있다. 이들  소속에 라 공

공과 민간  나 며 연구행태  지식재산권 귀속에 해  다른 규

이 용 다.  

  

                                                   
12 명자에게 보상  지  해 는 사업  이익이 귀속  지주회사에  명자 

보상이 가능  산 단  이익  이 이 요 다는 주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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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연구   

 공동연구는 그 행주체  국 에 라 국내 당사자 간  공동연구  

해외 당사자가 포함 는 국  공동연구  나   있다.  부지원 

 행주체에 라 국가연구개 사업 등  공공 공동연구  민간 공동연

구  나 어볼  있다.  

국  공동연구는  국가 이상  법 과 구체 인 연구 약에 라 지

식재산권 귀속과 용이 이루어지는데, 경우에 라 공동연구  가이드라

인이 어 약  근거가 마 도 다. 2014  국가연구개 사업

 행  국  공동∙ 탁연구는 미국이 180건(36.4%)  가장 많고, 독

일이 28건, 일본과 국이 27건 이루어 다.  

국내 공동연구는 부가 지원 여 행 는 국가연구개 사업  행에

 이루어지는 공동연구  사 인 경 주체  계약에 라 이루어지는 민

간 공동연구  나 어진다. 국가연구개 사업  과 본법과 국가연

구개 사업  리 등에  규 (공동 리규 )에 직  규  

는다. 본법  규 에  공동연구  지식재산권  ‘공동소 ’가 원

이나 경우에 라 는 ‘국가  소 이거나’,13 ‘ 약에  는 에 라’ 

단독 소 도 가능 다.14  

                                                   
13 과 본법 11조  3 단 조항 다만, 앙행  장  다  각  어느 나

에 해당 는 경우에는 국가  소    있다.  

국가안보상 요  경우 

연구개 과를 공공  이익  목  용  여 요  경우 

연구  등이 국외에 소재  경우 

그 에 연구  등이 소 에 부 합 다고 인 는 경우 
 

14 공동 리규  20조  2항 

국가연구개 사업  행 과 에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  권 등  

과는 약에  는 에 라 개별  과를 개  연구  단독 소  고, 

복  연구 이 공동  개  경우 그  과는 공동  개  연구  

공동 소  다. 다만,  과를 소  사가 없는 연구 이 있는 경우에는 

약에  는 에 라 함께 연구를 행  연구 이 단독 는 공동  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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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공동연구  경우는 당사자간 계약인 약  통해 지식재산권  귀

속  용이 결 다.  다른 연구 행 주체를  살펴보면 

산- -연에  이루어질  있는 공동연구  경우  는 ‘산- , ‘ -연’, ‘산

-연’, ‘산- -연’   가지 경우  나 어볼  있다. 그러나 실 는 연

구분야  특 , 연구주 ,  도, 연구  지원 등에 라 각  개별

이고 특  여건에  이루어지  에 지식재산권 귀속과 용  해 

살펴 야  조건들   많다. 이러  다양  들간    

법 , 지침, 내규 등  공식 인 도뿐만 아니라 연구규범, ,  등

 공식  도  향도 크게 는다. 일부 국가연구개  경우 공동

연구  지식재산권 귀속  법  규 어 있는데 그 내용  “ 약에

 는 에 라” 개  행  연구 에 귀속 다.  공동연

구  상당부분  차지 는 민간부  공동연구개  경우 사  계약  

역에 있  에 실  지재권  귀속  이  계약에 향  는

다.15  이러  사  계약들  법  자체보다 실  계약사  분쟁사 를 

통해  실과 이 악   있  것  보이나 계약  분쟁사

는 찾  어 운 경우가 부분이다.16  

산 연 공동연구  국가연구개 사업  황  통계  인해 볼  

있다.17 2007 도  경우 국가연구개  사업에  산   12.7%, 산연 

                                                   
15 민법  계약  볼  공동연구 약  당사자가 다  상 과 계약체결  여 미

리 작  계약인 “약 ”  태    있다. 그러나 아직 공동연구 약  공동연

구 격  주체 등에 라 내용이 많이 달라질  있어 실에 는 약 지 

지 못 고 가이드라인에 라 약  내용  구체  는  이루어지고 

있다.  

16 재 지 공동연구  귀속  용에  본법인 과 본법 11조 3과 4에 

  헌재결 는 없 며 다만 행 심 는 다  2개가 있다.  

1) 산 단에   등에게 지  직 명보상  과  타소득 여부[조

심 원 조심2012 2623] 

2) 청구법인이 직원에게 지 는 쟁 료를 과  타소득인 ‘ 명진 법’상 

직 명보상  인   있는지 여부[조 심 원 조심2012구2423] 
17 국가연구개 사업  앙행 이 법 에 근거 여 연구개 과 를 특 여 그 연구

개  부 는 일부를 출연 거나 공공  등  지원 는 과 분야  연구

개 사업  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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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차지 고 있는 면, 연  상  낮  

6.2%   다(국가과 원회. 과 부, 2008: 47 참

조). 2014 에는 자액 규모 는 20.4%(3조 205억원), 건 는 11.2%가 

공동연구에 해당 는데 이는 건  는 13   1.26% 감소  

것  공동연구  건 는 체 어 있다. 2014  별 공동연구 황  

좀  살펴보면 다 과 같다.  

첫째, 공동연구는 업들과  이 주를 이루며 과 당 연구 는 단

독연구과 인 평균 3.04억원보다 2.04  많  6.20억원이었다.  

째, 부과    볼  주체별 공동연구는 산-  공동연구

가 36.7%  가장 큰  차지 며 산-산  16.7%, 산- -연  13.6%를 

차지 다. 그러나 자액 규모 는 산- 이 29.7%이었 며 산- -연이 

27.1%(8,180억원)를 차지 다.  

째, 근 3 (’12~’14)간 공동연구 과   연평균 증가  연-연이 

34.4%, - 이 26.8%  동종 간 공동연구 과   증가가 드러

진다. 자액 연평균 증가  역시 연-연이 32.5%, 산-연이 5%, 산- 이 2%

 자액 증가 도 동종 주체인 연구소들 사이  공동연구가 히 이

루어지고 있다. 이 게 동종 주체간  공동연구는 연구  질  높일 는 

있 나 사회  효과  가 사슬에  새 운 가 창출  면에  

람직 다고 보  어 다. 산 연  과 특징  다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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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산 연  과 특징 

   특징 부 개입 도 

연  연구 지향  연구 

국가 략  효  개  추구 

장  요에  탐구  지식 심  연구 

▲▲▲ 

산    산업  능 고 

시장   계 극복   이  연구 

▲▲ 

산연  용 지향  연구 결과  사업  

업 특   실질  해결 

시장  당면 과  해결   실험  연구 

▲ 

출처: , 2010 

 ‘산-  ’  주  업체가 연구 를 지원 고 이 연구  실험

 통해 시장과  계를 극복   이  연구가 진행 다. 

‘산-연 ’  실험  연구, 연구 결과  사업  업  실질  

해결  해 이 이루어지는데, 창조경 를 강조 는 이번 부에  

출연연  소 업 지원이 강조 고 있다. ‘ -연 ’  과 부

출연   주  연구  국가 략 , 장  요  

 이 진행 고 있 며 부  개입 도가 산- ·산-연보다 높  

것이 특징  -연간 공동연구도 히 진행 고 있다.  

산 연  에 라  내용과 부 개입 도는 다른데, 산

연   강도가 다 과 같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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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산 연  진 단계 

 

 

출처: 국과 획평가원, 2006 

 

 그림과 같이  에는 ‘국가연구개 사업’ 등 부  연구개

과 를 함께 행 면  이 이루어지며 이 단계에  창출  지식재

산권  과 본법과 법 인 국가연구개 사업  리 등에  

규 (이  공동 리규 )에 라 개 주체인 연구 에 귀속 다. 산 연 

 이후 ‘지역 신 클러스 ’  함께 이거나 업 연구소   

를 통해 리  결합이 이루어지며 연계가 강 면  연구개   

이 이 이루어지며 이  지식재산권  약에 라 귀속주체가 

해지거나 이 계약이 진행 다. 이후 업이 주도  산 연 공동

연구법인이 립 거나  업, 연구소 업이 만들어지게 는데 이 

단계에 는 앞 단계에  창출  지식재산이 품과 스  시장에 

고 자  익  통해 익이 실질  분 다. 이러  단계

를 살펴보면, 단계인 산 연 공동연구  단계에  지식재산권  귀속

과 익분  결 이 공동연구 결과  산과 용에 매우 큰 향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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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알  있다. 미국에  이-돌 법   등 연구 들  

창출  이  시킨 에  볼  있듯이 국에 도 산 연 공동

연구에 있어 합리 인 재산권 분  구조를 만드는 것  공동연구  

 실질  과 창출에  매우 요 다.  

재 부 들  산 연 공동연구  재산권 분 에  가이드라인

 보면 다양  산 연 공동연구에  구체 이고 합리 인 부  계

약  립 는데 있어 체계 이고 구체  근거를 시 고 있지는 못 다.  

  



 
17 

3.  지식재산권 귀속  용 황 

1)  지식재산권 귀속 

국가 R&D는 부 R&D  공공 R&D, 그리고 민간 R&D  구분 다.18 국

가R&D사업  앙행 이 법 에 근거 여 연구개 과 를 특 여 

그 연구개  부 는 일부를 출연 거나 공공  지원 는 과

분야 연구개 사업  미 다. 공공 R&D   R&D  

24%를 고 있다.   

지식재산권 귀속과 용에는 지식재산권 귀속(출원, 등 )과 사용  

익 분  포함 다. 이는 재산권  내용인 소 , 사용, 익, 처분이 가능

 것에  롯 다. 과 에  ‘특허출원  등 , 라이 싱  이

’   요 이 높이지는 핵심  과이다. 공공 R&D 사업  경우 

지식재산권 창출 국내특허등 건 는 2010  4,600건에  2014  1만 

5,200건  증가 고 해외특허등 건  역시 2010  500건에  2014  

1,700건  증가 다. 지식재산권 용 료 징  건 는 2010-2013

 5,000건 내외에  2014  6,800건  증가 고 사업  체결건  역

시 2010  9,500건에  2014  2만 ,1200건  증 다. 그러나 

료 징  자체에  들과 징 규 이 공공 들 사이에  지 지

지 않는 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공동연구  지식재산권 용  이 과 사업 를 포함 다. ‘ 이

’이란 양도, 실시권 허락, 지도, 공동연구, 합작 자 는 인 ·합

병 등  법  이 보 자(해당  처분  권 이 있는 자

를 포함 다) 부  그 외  자에게 이 는 것  말 다(  이  

 사업  진에  법  2조 2 ).  사업 는  이

용 여 품  개 , 생산 는 매 거나 그 과    향상

                                                   
18  부 R&D는 앙 부, 지 자 단체, 국공립연구소, 출연 , 국공립  포함 며, 

공공 R&D에는 사립 과 타 리법인이 포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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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것  말 다(동법 2조 3 ). 

국가연구개 사업 결과  앙행 이 법 에 근거 여 연구개

과 를 특 여 그 연구개  부 는 일부를 출연 거나 공공  

등  지원 는 연구개 사업  경우  결과 인 지식재산권, 보고

 권 등  에 라 개 연구 이 소 (국가연구개 사업  리 

등에  규 , 료 징   사용 리에  통합 요  등  규

 용) 다.   사업이 아닌 자체 연구결과  계약자  원 에 

라 계약조건, 상, 실시자, 료 등 여 자  결 다. 

이 는  법 이 아니라  소  자체 규 에 르게 다. 

공동연구 과  귀속  권리  주요 쟁  연구 보  공개  

지, 연구자 견  법 , 연구 과  그 개량 과  소   용, 

과  실시, 특허출원 용  부담, 지  , 과  과 

연구  자  등이 있다(연구 리 보 , 2016). 19 구체 는 연구 과

가 생 면 명자 에 른 명자  결 과 연구 과  귀속 당사

자  과공 시 당사자간 지분  ,  보  노 우  지  

등  다.20  연구 과를 공 는 경우 일  당사자가 특허출원 등  

여 노 우  보  주장 면 특허출원   없는 국가( 국, 일

본 등)가 있 므  사 에 특허출원 등  권리 를  조항  마 다. 

당사자 일 이 특허출원  희망 지 않는 겨우, 상  단독명  출원

  있도  고 연구 과를 실시 는데 상  특허권 등  사용이 

상 는 경우 이를 보해 어야 다. 권리 를  사 처리 주체  

차, 용부담 등  사 에 해 어야 다. 출원 차  효  진

행  해 일 에게 사 임  는 것이 좋다. 일  사항  처리 후 통

                                                   
19 연구 리 보 . “공동연구란”. 2016.6.30. 종  
http://www.cre.or.kr/board/?board=joint_research_articles&no=1383517 
 
20 연구 리 보 . “국 공동 연구개  시 연구 과  귀속  권리 ”. 2016.6.30. 종  
http://www.cre.or.kr/article/joint_research_articles/138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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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고 특허  심사청구, 견  출 등 권리 에 요 사항  사 에 

합 여 처리  일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일  처리   있도

 다. 이러  쟁 들  지식재산권 창출  분  직  연결

어 있다.  

귀속  식 는 크게 생주  분야별주 , 공헌주  나 다. 

생주 는 명자가 소속  에 귀속 는 것이며, 분야별주 는 도

는 분야  당사자에게 귀속, 공헌주 는 여도에 라  귀속 다는 것

이다. 만일 연구 과가 상 에게 귀속 면 과를 실시 는데 별도  

료를 지불해야 다.  출원 에 내용  출원시 를 상  조

여 상  특허출연  인 여 신규  는 진보 이 지 않도

 해야 다.  

공헌주 를 택  경우 인 여도 등 지분  산  어

고 경우에 라  계가 결  도 있다. 이 부족  입장에

는 생주 보다는 공헌주 를 택 여 공동연구  생 는 명  

포  공 거나, 자국에는 각자 소 , 3국  공동소  등 다양  

법  시 는 것이 리 다.21 부득이 생주 를 택  경우에는 우

 상  지분  상  양도 거나 3자에게 실시권  허락

 에 우 조건   청약   있는 택권(First Refusal Right)  

규 여 상  못  험에  요가 있다.  

지식재산권 귀속에  가장 요 게 고 해야  원  ‘ 신 

진’ 여부이다. 사업자는 실질  보  우 , 상  우 , 

사용자  용자 간  지  차이가 있다. 소 업들   명에 

 리가  안 어 업이 소 업   는 명  탈취

는 상이 나타나고 있다. 소 업  52%가 핵심인 이 퇴사해  해

를 입  경험이 있는 것  나타났다. 직 명 보상 사 는 명  사

                                                   
21 명  착상  구체  여도, 보  용 도, 연구자원  입 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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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익창출이 크게 공했   사 이며 소송 지 간 경우가 

부분이다. 그러나 실  소 업  입장에 는 그런 사 가 많지 않다. 종

업원  입장에  직 명  권리를 드시 보  요가 있는 그런 

높   과  많지 않다. 직 명에  권리 우 를 종업원이 

가 야 는데 회사가 가지는 경우가 부분  실이다. 소 업이 갖

는 거버 스  계를 고 여 부  개입과 민간  자 이 조 를 이

루는 태  책이 추진  요가 있다. 

 

2)  산 연 공동연구  상모델에  연구 

민간  자  산 연  해 는 요인  나  공동연구 과 

 나인 지 재산권 분 모델 는 약 시 상 모델이 부재 다는 

지 이 지속  었다. 2013  KISTEP에 는 상모델에  연

구를 시행 다. UIDP(the University-Industry Demonstration Partnership)는 연

구 상과 지 재산권 분  를 과거  재, 미래에 과 업 간에 

업연구에  가장 요  장애임  인식 고 있고, 국내에  2011 에 

실시  산 연  장애  애  요인 실태조사 결과에 도 상 모델 

부재에  지 이 많이 고 있다. 

R&D  면에  장애  애 요인  개 이 시  과 를 살펴

보면, ‘향후 연구개   시 생  지 재산권 분조 ’, ‘ 이  

상에  가 평가  라이 스 용 조  등 상 ’, ‘후속 는 연

계 지원 과  지속   ’가 가장 시  과  조사 었다(

연  일체  안, 2011). 

산 연 공동연구개  진   실  애 요인 해소 안  

나  지 재산권 분쟁 우 를 해소   있는 지 재산권 상 안 모

델 개 이 요 다고 보아 이 연구에 는 부가 추진   있는 산  

공동연구 약 가이드라인  취지를 살  좀  연  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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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객 이고 합리 인 상 모델이   있도  여 약 당사자 

간 상에 있어 근거자료  용   있도  다. 공공과 민간  

결과  공공과 민간에  모  과  실시․ 용부  요 게 생각

고 있는 것  나타났고, 민간  자원과 과귀속  , 공공  산

과 보상   요 다고 답 다. 특히 업  자 과 산출  결

과  단독소 에 가장 큰 요  고 있었 며 민간과 공공 그리고 개

별 주체 모  업  자  실시가 공공 역  자  실시보다  요 다

고 인식 고 있었다. 과 연구소는 과  실시․ 용에 이어 산과 

보상  요시 는데, 이는 연이 자체  용 는 것 보다 업

이 익  창출 고 연에 보상  해주는 것  보여 다. 이러  분 결

과를 탕  산 연 주체 간 인식차이를 탕  여 이를 충  안

 공공부 과 민간부  가 를 통합  1~3계 지  종합가

를 도출 여 산 연 공동연구 상과 에  분쟁  요소가 생했  시 

요인별 가 를 다 과 같이 산출 다.  

이 연구결과는 실  조사를 탕  공공과 민간이 공동연구에  

 요 게 생각 는 우  가  다름  잘 보여주고 있 며 

과귀속에  지식재산  귀속 태  용이 산 연  이슈 체에  핵

심 임  잘 보여주고 있다.  법  미  당사자 간  첨  이

익충돌이 산 공동연구  장애   특히 공동연구  결과 

생  특허 등 연구 과  소 권 귀속  사업 에 른 이익 분 는 

산 공동연구  주요 이슈  부각 고 있다(양승우,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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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공공 민간 조사를 통  가  부여 

 

출처: KISTEP, 2013 

 

3)  국가R&D 사업  지식재산권 귀속  용 황 

진국들  국가 R&D 사업  추진  연구 과  ‘연구개 자 귀속’ 원

에 라 추진 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5  법  개  통해 ‘주 연

구 ’ 소  원 에  개 자 소  원  여 R&D 과  사업

를 진 고자 다. 지  남  과 는 국가 R&D  과 소   

용 에  부처별, 사업별 차이를 조 여 가능  높이는 것

이 요 다.22  미국  경우에도 1980  이-돌법(Bayh-Dole Act)  

                                                   
22 2013 도에는 부처별, 사업별  19개 부처 379건  규  각각  운 고 있

며 연구결과  귀속과 용 등  내용이 상이 여 연구 장  란 가   이  

사업 에 큰 지장  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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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에는 부 부처별/ 사업별  연구결과  귀속 이 달랐다( , 

2013).  

2013  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 용 황분   법 도 개 안’

에  조사 결과에 르면 국가연구개  특허 용 진   법

도  개  해 는 ‘소 권 귀속 규  명 ’  ‘실시권   

권리이 이 용이  도마 ’이 다른 어떤 도보다 요 다고 답했다. 

특히 업들  소 권 귀속 규  명 를 가장 요 다고 보았고, 특

허이 스업에 는 실시권   권리이 이 용이  도마  가

장 요 게 보았다. 이에 해   공공연  ‘각 부처별 통일  규

 마 ’  요구 는데, 이는 많  경우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가 

는   공공연  경우 실  지식재산권  용에  부  향  

많이   보인다. 국가연구개 에  주  단독소 가 는 

경우 이 과 사업 , 산 연  국 연구가 해 는 결과를 

래 도 는데 이는 연구 과 연구개 자가 지식재산  소  보상

에  써 우 명  창출  해 거나 명  게 는 경

우도 나타날  있다. 3자 실시 지  자 실시시 주 에 실시료를 

납부 는 것도 실시 에 큰 부담  작용 다. 2010  국가 연구개 사

업 결과  사업  건 (9,521건)에  업참여 과  사업  건 가 

체  19%(1,802건)에 불과  에 추어 볼  참여 업에  우

권 부여  공 자 에 른 과  사회  공 라는   사이  

 조 를 도모 는 도 틀  마 는 것이 요 다( , 2013). 아

울러 행 국가연구개 사업  과 소   용 이 부처별･사업별  

상이함 부  생 는 효  에 도 그  재 립이 

요- 부처별･사업별  규 (19개 부처 379건)  개별  ･운

고 있고 연구, 결과  귀속과 용  료 도 등  내용이 상이

여 연구 장  란 가   이 ･사업 에 큰 지장  래 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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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가R&D 특허 용 진   법 도  개 안에   결과 

ʻ국가R&D 결과  소 권 귀속 규  명 (̓24%)  ʻ각 부처별 통

일  규  마   운용 (̓20%)이 가장 개 이 요  사항  조사

었다( , 2013).23  

부는 `국가연구개  사업 리 등에  규  23조`에 료 사용 

용도를 해 놓았다.24  료는 출연연이 부 산  개   

민간에 이 면  거둬들이는 익이다.  

익 50%는 연구원 인 티 , 5%는 지식재산권 리 용이다. 10%는 

 이 이나 사업 에 요  경  사용 도  규 했다. 25  규  

만든 이 는 료를 운  사용  이 많았  이다. 과

거 출연연들이 료 사용 용도를 해 지 않고  리 , 직원 

과  등  사용 면  연구원  도  해이가 도마에 랐다. 부 

료 사용규 이 사실상 사 고 있다는 지 이 나 고 있다( 자신  

등 2015.4.26일자). 

료 사용내역에  `참여연구원 보상`  2011  평균 50.07%, 2012  

47.03%, 2013  51.3%  지 다. 그러다 2014 부  인 티  평균이 40% 

이  격히 떨어 다. 2014  38.75%, 2015  28%  갈  어든 

것  나타났다. 과거 35%에  연구원 욕 고취를 해 50% 지 린 

                                                   
23 미국  경우 1980  이-돌법(Bayh-Dole Act)  이 에는 부 부처별  그리고 사업

별  연구결과  귀속 이 달랐 며, 이러  이 동 법  게  이   

나가 었다. 특히 동 법에 는 연구결과  권리처분  규  이  다른 모

든 법에 우 다고 명시 다. 

24 국가연구개  사업 리 등에  규 (2014 부  용) 

23조( 료  사용) ①연구개 과 소 이 리법인인 경우에는 징  료를 

다  각 에 라 사용해야 다.  

1. 부 출연  지분  5퍼 트 이상:지식재산권  출원·등 · 지 등에  용  

2. 부 출연  지분  50퍼 트 이상:연구개 과  참여연구원에  보상   

3. 부 출연  지분  10퍼 트 이상:개   이 거나 사업  해 요  

경  
25 국가과 심 회는 2013  민간 연구개 (R&D)   이 ·사업 를 진

 해 료 입 10% 이상  사업 에 재 자 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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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러나 미래부 산  25개 출연연 가운데 72%가 지난해 이 규

 지키지 않았다. 부가 50% 이상  보상 라는 규  지키지 않  

곳  15곳에 달했다. 출연연구  2011~2015  5  료 사용 황에 

르면 지난해 부 출연연 25곳  연구원 보상  평균  28%에 그쳤

다.26 창 에 연구원들이 억  연  실   있도  도를 계했

지만 10 이 지났어도 잘 지 지지 않았다. 지난해 연구원 인 티 를 가

장 게 지출  곳  국원자 연구원  1%를 지 했다. 원자 연구

원  2014 에는 24.94%를 주는 데 그쳤다. 료는 통상 1  안에 지  

 다. 이 에 회계연도 안에 지 이 안 면 다 해  어간

다. 지만 2  연속 이 이 낮다는 것  연구원 과 보상이  

이 지지 않고 있다는 미다.  출연연  히는 국과 연구

원(KIST)과 국 자통신연구원(ETRI)도 인 티  보상이 낮았다. KIST는 

연구원 인 티  지난해 37%, 2014  31.8%를 지 했다. ETRI는 지난해 

41%, 2014  36.25%를 과  보상했다. 

지난해 료 익  `사업  재 자  ̀ 이 0~10% 미만에 그  곳

 출연연 25개   18개에 달했다. 체 72%가 부 규  어겼다. 

0%인 도 11개나 다. 2014 에도 규  지키지 않  연구소는 19개

다. 이  16개는 사업  재 자를  지 않았다.27 

                                                   
26 담당공 원인 강 주 미래부 연구 과 신 책  “규 이 생  지 2 이 지났는데도 

아직 착 지 못  것  보인다”면  “특히 재 자 0% 부분  원인이 엇인지 

악 고 조사해  가 있다면 도  해이를 잡고 부도 도가 실 인지 개

 부분이 있 면 개 해 나가겠다”고 다. 

27 KIST는 지난해 운  16억9000만원  사용했다. 생산 연구원  지난해 116억

원 료 가운데 운  11억원 이상 지출했다. 계연구원도 료 49억원 가운

데 6억5000만원  운  썼다. 생 원과 계연  5  동안 료에  상당 

 운  사용했다. 생 원  2011  30억원 가운데 8억원, 2012  58억원 가운

데 7억4000만원, 2013 에는 60억원 가운데 7억5000만원, 2014  료 76억원 가운데 26

억원  썼다. 계연  2013  43억원 가운데 5억원, 2014  71억원 가운데 10억원가량  

국과 지주에 출자 는 식  지출했다. ETRI는 지출 내역  자 히 히지 않

 타 항목에 2011  8억원, 2012  18억원, 2013  5억8900만원, 2014  32억6300만원, 

2015  34억원  각각 지출했다. 원자 연구원도 2013  8억원, 2014  24억원  타항목

 지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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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  향상  신주체간 합 를 여 국 연구개 사업

과 국  공동연구사업  포함 여 일  국가연구개 사업  과소  

 용   새 운 도틀  검토  요 이 크다.  

국 공동연구가 증 고, 요도 높  실 이나 국 공동연구에 있어

 지재권  귀속, 리, 이용 등 구체  규 이 부재 므 , 이에  

개 이 요 다.  

재 국가연구개 사업 리등에  규  20조에 는 주 연구

이 외국에 소재시  결과  국내소재 이 소  가능 다는 

도만 규 어 있다.  경우 명  주체임에도 계약 등 불공  

행  인해 특허권  소 지 못 는 상 생 고 있는데 국가 

R&D  공동연구가 차지 는  ‘08 에는 64.8% 는데 이  

 늘어나고 있다. 산‧   산‧ ‧연 공동연구는 이  26.1%를 차지

고 있다. 국가연구개 사업이 아닌 경우 업이 심이 며 산 연 공

동연구가 업이 연에 ‘ 탁’ 는 태  이  높다. 이 게 

업  심  공동연구가 진행 고 있는데 국내에 는 실  P공  

경우 업단독 소 가 많았다. 타  욱 사 이 불리  것  상

다.  해외에 는 미국, 일본  경우 산 공동연구에 있어 이 소 권 

취득 거나 공동소 태  소 권이 분 고 있다.  

 

<  2> 과 업  공동연구에  지재권 소 태 

지재권 소 태 L그룹 H그룹 S그룹 합계 

업 단독 17 16 7 40 

포항공  업공  14 2 8 24 

출처: P공  연구처 자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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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출원 주체별 공동연구를 통  출원 동  업이 공동연구 체  

46.69%를 차지했 며, 업- 업, 업- , 업-연구  간 공동연구가 

체 공동출원에  약 90%  높   보이고 있다( , 2013). 

국가연구개 에 라 지식재산이 창출 었   그 과를 어떻게 분

느냐는 매우 요 다. 국가연구개  이해 계자들  다양 데 이러

 이해 계자들에는 연구개 , 참여 , 연구책임자, 국가, 주 연구

, 동연구 , , 실시 업 등이 있다. 2013  국지식재산

연구원  ‘특허 용 황분   법 도 개 안’에  조사 결

과에 르면 국가연구개  특허 용 진   법 도  개  해

는 ‘소 권 귀속 규  명 ’  ‘실시권   권리이 이 용이  

도마 ’이 다른 어떤 도보다 요 다고 답했다. 특히 업들  소

권 귀속 규  명 를 가장 요 다고 보았고, 특허이 스업에

는 실시권   권리이 이 용이  도마  가장 요 게 보았

다. 이에 해   공공연  ‘각 부처별 통일  규  마 ’  요구

다. 많  경우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가 는   공공연  경우 

실  지식재산권  용에  부  향  많이   보인다. 

국가연구개 에  주  단독소 가 는 경우 이 과 사업 , 산

연  국 연구가 해 는 결과를 래 도 는데 이는 연구

과 연구개 자가 지식재산  소  보상에  써 우 명  

창출  해 거나 명  게 는 경우도 나타날  있다.  3

자 실시 지  자 실시 시 주 에 실시료를 납부 는 것도 실시

에 큰 부담  작용 다. 작 요  암 지  이 이 곤란 여 이

과 사업 에 큰 지장    있는데, 주 이 잘 리   없는 

연구노트, 시 품이  등  후속연구, 이 , 노 우 보   리 

등에 큰 장애를 주고 있다. 이러   국가연구개 결과  사업

 건 (9,521건)에  업참여과  사업  건 가 체  19%(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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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조  결과  나타나고 있다.  

 계자 인 뷰를 통  실  국가연구개 사업  사 를 살펴보면 다

과 같다. 주  실  연구개  행 고, 참여 업  연구 행 결

과   이 여 실시계약  통상실시  료는 고 료를 징

다. 료는 일시납  여 부출연  30%감면  았고 

액 납부시  감면 택도 았다. 산 연 에  업  조공법 구체

, 시 품 생산, 양산품 생산 등  역  맡았고,   사용

  구축 연구, 도 개  연구를 탁연구  태  행 는

데, 이 사  탁연구  내용에는 고  아이 어가  지재권  

생  없었 므  이  주체에  논 도 진행 지 않았고 계약

에는 지식재산권에  규 도 없었다. 주 인 업 부속연구소는 

업에  작  시 품  양산품에  객  능평가, 품  이용

  계  개  등  맡았다.  

이 산 연 공동연구는 주 부처  이  규 에 라 주 연구

 맡  연구소가 체 에  소 권  갖게 었다. 라 , 업

 연구소에 이  신청  게 며, 이 계약  통해 실시

권  주게 어 있다. 실시권  본  통상실시권  주는데 

업  여 에 여 를 다. 용실시권이 아닌 통상실시권  

주게 면 향후 주 이 사업에 참여 지 않  다른 경쟁 업에 다

른 통상실시권    있는 여지가 있  이라는 이 , 용실시권

 주장 다. 연구소는 부과  산출 에  이  용실시

권    없 며 외면상 는 통상실시권  태를 띠고 있 나, 번 

 이 업에 맞춤   다른 업에 이 이 불가능 다는 

 납득시 다. 그러나 실  추후 3 부  본 에  

이  요청이 있  경우  이  조건  시 게 면 이

 지 않  명분이 부족  갖  어 워 보인다.  나  이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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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아닌 통상실시권  계약  경우  개 , 해외 마

에   단 가 있는데, 에  요  변경사항  보아 

 소 인 연구 과  에 행해야 함  명 고 있다는 

에  책  요구 다. 이에 해 부  약   이

계약 에 요  변경사항에 해 는 극 조 여 없이 진행  

 있는 규  추가 여 를 해결 다.   

본 이  참여 업이 업이고, 개  시 상당  역  

행했  에 당  요구  단 고 있 며, 다만 부과 에  참

여 태가 공동연구 이 아니어  가 복잡 지 않  편이었다. 만일 

부출연  직  입 여 개 도 같이 행 는 공동연구 이 

 경우 는 욱 복잡해진다. 업  부분  고 료를 

고 있는데 업들   번에 료를 납입 고 에  안  

권  갖  원 는 경우가 부분이다. 그러나 이러  인  업  규

모  개  내용 등 여러 요인에 해 향  는다.  

4.  분쟁사   

2016  5월 17일 해양과 원이 업 크노스를 상   거액  

특허 료 지  러싸고 크 스가 종 승소 다. 법원  근 

해양과 원(해양과 원)이 크 스를 상   특허 료 지

 청구 소송  각했다.28 해양과 원과 2000  맺  계약에는 해양과

원이 특허 출원 이   평  처리 에 자사  상  처리 

 용 는 신,  용 등  노 우를 지원  해양과 원이 

특허권  갖  다. 해양과 원  평  분해 소독장  

용실시권  크 스 에 주고, 그 가  2025 지 매  해모듈 

                                                   
28 동아일보 신나리 자 2016.5.26일자, “국책연구 , 료 지  소송  사실상 소 

”. 내용 췌 



 
30 

조· 매  생  매출액  3%를 료   했다. 지만 해사

구 규 에 라 평  에  요가 증가 면  이 계약 내용  

장 가도를 달리  회사  목  잡았다. 크 스는 지난해 915억 원

 매출     18.5% 장했다. 크 스  " 재 우리 회

사 품  자체 연구 개   생산 고 있는데, 해양과 원이 주장

는  특허 실시 여부  상 없이 체 매출액  3%를 2025 지 

지  경우 장  회사 존폐를 걱 해야  처지가  에 없다

"고 주장했다. 면 해양과 원  " 크 스는 2004  해양과 원  지원

 아 평  분해 장  시험  납품  주  지는 

상  분해 장 만  조해 다"며 했다. 양  료 산  

고도 마찰  었다. '매출액  3%'라는 구 해  놓고 크 스는 "

해모듈 매  생  매출액  3%"라고 주장  면 해양과 원  "

해모듈만  매  이 없 니 매출액  3%를 아야 다"고 

맞 다. 해양과 원  결국 2012  9월 료 청구소송  냈고, 2014  10

월 1심 재 부는 크 스 에 " 료 12억 원  지 라"고 결했다. 

1심에  이  해양과 원  청구액  81억 원   항소했다. 크

스  자사   맺  특허 자체를 효 는 식  '

격'에 나 다. 항소심 재 부는 "특허가 효  면  계약 사 이 변

경 다고 볼  있다"며 "2013  4월 크 스  계약해지 통지 이  

료 8억여 원만 지 라"고 결했다. 이어 법원이 종  해

양과 원  상고를 각 면 , 4 간  법  공  사실상 크 스  

승소  마 리 다.    

 같이 다양  행연구들  이 이루어지고 있 나, 산 연 공동연

구에  구체 이고 합리 인 부  계약  체결 는데 실질  도움  

  있는 구체  근거를 시 지는 못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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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해외 황  

1.  미국 황 

1)  공동 명에  특허 증가 

공동 명에  미국 특허가 증가 고 있다. 1975  미국 특허  다

는 단독 명자에 여 등 었 나 그 이후 나  특허가 다  

명자에 여 등 는 추 가 나타나고 있는데 1990 에는 미국 특허  

 이상이 공동 명자에  특허  나타났고 늘날에도 이러  경향

 지속 고 있다. 실용특허(utility patents)  경우 같  간 2인  명자

에   약 25%를 지 고 있는 면, 3명 이상  명자에  

과 단독 명자에   명  상 계를 보여주고 있다. 

간인 Patently-O는 이 그래  자체가 어떠  인과 계를 명 는 것

 아니지만 명 상이 보다 복잡해지고 업 경에   트를 

통  명이 증가했다는 에  변  원인  찾고 있다. 

 

<그림 3> 단독 명자  공동 명자  변 (2000-2016)

 

출처: http://patentlyo.com/patent/2016/05/charting-inventorship-prize.html 



 
32 

2)  미국 공공연구  지식재산권 창출  용 황 

미국에 는 이-돌법(Bayh-Dole Act)  롯  공공연구  이

∙사업 를 지원 는 법  과 효과 인 시행  이 과 사업  

동이 히 진행 고 있다. 특히 공공연구  료 입  연구

시  재 자  연구 욕 고취 등 R&D 진에 인 향  주어 

 지식재산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미국   리자 회

(Association of University Technology Managers; 이  AUTM)는 매  미국 공

공연구  이 ∙사업  황과 과에  조사를 시행  결과를 

는데,29 이는 공공연구  R&D 과  이   용에  

요  지 를 공해 주고 있다.30   

이 보고 에 르면 ’12 도 미국 공공연구 간  이   창업 

동  ’11 도에 해 증가 여  이  계약이 도  4.5% 증가

 5,130건이 이루어 고 창업 업도 5.1%가 증가  705개가 립 었다. 

 R&D 지출  4.1% 증가  637억 달러 며 료 입  6.8% 증

가  26억 달러  나타났다.31  

연구개   연구 부 부 는 약 63%인 402억 달러를 았 며 민

간 업 등 부 는 6.5%인 약 41.2억 달러를 았다. 체  보면 

지난 10여 간  미국 공공연구  연구개 는 공공부 과 민간부

 그  4% 가량 다소 어들고 있 며, 타부   늘어

났다. 

                                                   
29 2013  12월 21일  보고  원  FY2012 AUTM U.S. Licensing Activity Survey이며, 

본 논  국지식재산연구원  ISSUE & FOCUS on IP 보고 (이 , 2016.7)  내용  

재인용 다.  

30 R&D 주요 지 는 연구개 , 이  인 , 명신고, 특허출원과 등 , 창업, 

이 계약, 료 등이 포함 어 있다. 

31 조사 상 299개 공공연구 인  232개  연구소 67개 에   161개, 연구소

는 33개  194개 이 답 다( 답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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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미국 공공연구  연구개  동향 

출처: AUTM. 2013 

’12 도  미국 공공연구  지식재산권 창출  에 해 증

가 는데 명 신고건 는  23,741건( 당 평균 122건)이었 며, 특

허출원 건 는 22,150건이었고, 32  특허등  건 는 5,145건   

9.5% 증가 다.  

 

<  4> 미국 공공연구  명신고, 특허출원  등 건  동향 

 

출처: AUTM. 2013 

 

 ’12 도 이  계약 건 는 6,372건  도  6,051건  

                                                   
32   11.3% 증가  것  당 평균 특허출원  역시 114.2건   107

건보다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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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증가 는데,33 계약체결 상  소 업이 49.3%  가장 많고 스

타트업  17.1%, 업  33.6%  조사 었다.34  

 

<  5> 이 상 업  에 른 미국 공공연구  이  동

 

출처: AUTM. 2013 

 

이 에 른 료 입  약 26억 달러    6.8% 증가

는데 체 료  경상 료(Running Royalties) 식  도에 

해 30%가 늘어나 72%를 차지 고 있다.35   

공공연구 이 보   통해 705개  스타트업이 탄생 고 이 

벤처들  공공연구 이  주에  생겨나 공공연구 이 창업

 통  경 과 지역경 에 요  역  고 있  알  있

다.  

 

                                                   
33 이  계약 건  범 는 양도, 라이 스 계약 뿐만 아니라 잠재  요자가 

 평가 고 라이 스 는 양 조건  상   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택권 

행사인 계약  포함 고 있다. 

34 주목해볼만    스타트업과  이  계약이 924건  17.4%이고 연구소는 

76건(13.7%)  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이다. 즉 과 스타트업간  산

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창업  업 책에 함 를 다.  

35 경상 료  이 높고 증가폭이  것  공공연구  연구  명이 시장에  상

당  매출  생시키는 신 품  연계 고 있다는 것  보여 다(이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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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미국 공공연구  료 입 추이 

 

출처: AUTM. 2013 

3)  EUV LLC 공동연구 사  

EUV LLC 공동연구 사 는 공 인 개 과 지재권 창출  용

사 이다.36 1999  인  등 미국  도체 조업체들  국립 연구소에  

 개 고 있  차  photolithography  상용 를 여 

시   책임 회사인 EUV(Extreme UV Lithography) LLC를 립 다. 

립 주 인 Intel, Motorola, AMD가 출자를 며,  출자 액  

2억 2천만 달러에 달 다. UV  연구 주 인 Lawrence Livermore 

Labs, Sandia Labs, Berkeley Labs등 국립 연구소들  EUV LLC에게 재 연

구 인 EUV   이 며, 인  롯  EUV LLC 참여 

업  연구진들과 원천  상용 를  추가 인 연구를 공동  

행 다. 이들 연구소들  VNL(가상 국립 연구원, Virtual National Lab)

태  조직  구 여 EUV  상용   각 연구소  개  

역  과  EUV LLC간 업  조 업 를 행 다.  

 이러  공동연구는 인  등  도체 조업체들이 연구개 상  어

움에 착  것이 립  계 가 었는데  도체 조업체들  

0.18미크  미만  도체 조 공 과   보   연

구를 진행 여 나 충분  연구 인  보 지 못 여 개 에 어

                                                   
36 손병  등(2016). 산 연 공동연구법인  립지원   획연구. 국과 획평

가원 책연구보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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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  겪었다. 미국  국립 연구소들 역시 140~160명  담 연구 인  

동원 여 EUV   개 고 있었 나 재 인 어 움  추

가 개    연구인  지에 어 움  겪었다. 그 결과 도

체 조 업체들  연구개  용 약  효  상승, 그리고 국립 연

구소들  재 인 지원  개  상용 를 여 EUV LLC  

VNL  통해 이   합 다.  EUC LLC는 장  업체

들도 참여시킴 써 도체 조업체들  존에  상용 에 심각  

어 움  겪고 있었  국립 연구소들에게 효 인 개 에  부가

인 동 를 공 다.  

공동연구 참여 업들  인 , 모토 라, AMD, 가상 국립 연구원인 

Lawrence Livermore, Sandia, Lawrence Berkeley, EUV LLC, 노 공

(Lithography)  생산업자 등이 있다.  

EUV LLC 사업 모델과 지 재산권  태는 참고해 볼 만 데, 우  가

상국립연구원(VNL, Virtual National Lab)  여러 국립 연구소 사이에  생

는 갈등과 분쟁  재 는 역  담당 다. VNL  Lawrence 

Livemore Labs(LLNL), Sandia Labs(Sandia). Lawrence Berkeley Labs(LBNL)  

자들  구 었는데, 각 연구소는 VNL  경 이사를  명씩 임명

고, VNL  조 에 합 는  체결함 써, EUV LLC는 경  

 단일  얻게 었고, 분쟁  험도 낮아 다. 즉 극 인 

경 참여  약체결  통해 분쟁  는 역  다.  

이 과 에  Lawrence Livermore, Sandia, Lawrence Berkeley를 리  에

지국(DOE: Department of Energy)  지속  연구 행  해 VNL  

립이 요함  극  득 다. 그램이 히 사라질  있

다는 부 부  압  인해, 인  연구소들과  효 이고 생

산 인 계  상   있었다.  

EUV LLC  구  행 자본 용  회  충분  규모  경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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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는 EUV  계  용이 우  과  에 EUV 

LLC는 특  회사  타  지 재산권 사용  허용 지 않았다. 그 신, 

LLC에 참여 는 업들  상업용  개   생산  구입   

있는 권리를 부여 았다. 구체 는 각 5 만불  자 액마다  

생산  구입   있는  부여 여 에 5천만 $를 자  인

 10개  , 모토 라는 2개, AMD는 1개   았다. 인  

 자본 자  상당부분  공 고, 모토 라  AMD가 동참  결

다. EUV LLC 컨소시엄  립 외에,  향과 연구 노  신

뢰  보  여 자 원회를 구 다. EUV LLC 자에 

여 국립 연구소들  일부 지 재산권  LLC에 양도 여 도체 생산에 

사용  지식재산권  EUV LLC  단독 권 인 면, 자동  등 그 외  

목  사용 시는 연구소  권리가 여 히 지 는 등 지 재산권  

분 여 처리 다. EUV LLC에 참가 는 리소그라  장  조업자들

 를 개  권리를 가 며  생산  에  모든 LLC 

버들   권리가 행사  후에야 버가 아닌 다른 업에게 장 를 

매   있었다.  

장  조업자들  참여는 연구소  과 자들과 EUV  사업  

경쟁구도를 조 여 국립 연구소  리에 효과 인 단  용 었

고 1999  2월 지 EUV LLC는 EUV  상업 에 놀라운 진보를 가

다. 이 써 존에 도 이  EUV 이 0.10마이크  리

소그라  이 에  도 인  부각 었 며 인  EUV  

공  생산 용에 차를 가   있었다.  

 

4)  Mattel, Inc. v. MGA Entertainment. Inc. 

사  명 양도  에 해 Mattel 소송  case study  살펴보  

다. 미국에  고용계약  사 양도 조항  명소 권에  보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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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는 요 고 보편 인 법이었다. 그러나 7개  주인 캘리포니아, 

워싱톤, 미 소타 등  명계약  고 있다. 이 주들  고용인들이 

고용주  자원  사용 지 않고 자신  시간에 명 고 명이 고용주

 사업이나 고용인  일과 계  것이 아니라면 계약  집행불가능 게 

다. 고용주들  명이 법  주법(statute)에 있는 양도에 속  것에 해 

논쟁  를 해야 는데 사법 결  많  분쟁 명이 고용주  것이

라  했다. 규  그럼에도 고용인 명(직 명)이 계약용어상 불명

 경우 도  게 다. 잘 알 진  고인   인  

Bratz 라인  소 권에 해 주장 고 있다. 고용인 명계약(employ 

invention agreement)에  소 권  구체  명  연구원  직 명

(hired to invent)과 회색 지 에 있는 소 트웨어 엔지니어들  일  명

과 명 등  구분 다. 고용주들에게 불 실  여주는 것  

요 다. Mattel  사 에  소송 용 317 만 달러를  인  만든 회

사에  게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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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사 : 소 고속통신연구소 

 

부가 특별회계 부  출자/ 자  자    운용 는 

특별인가를 다.37 법인  추진 구  는 독특  국가연구개 사업  

특징  가진다. 여  특별인가법인이란, 특별법에 거 여 립 는 공

익법인인데, 민간  에 해 립  명목  다는 에  부

에 해 직  립 는 특 법인인 NEDO나 과 진 사업단과는 다

르다. 그러나 부  출자 내지 보조  는 이나 임원  임에 주

 부  장  인가를 요  는 에 는 특 법인과 사 다. 이를 

별칭  연구개 진법인이라고도 다. 재, 일본  과 계에는 

이러   법인  연구 진 , 생 계 특 산업  

연구 진 구, 약품부작용 해구  연구진 이 립 었다. 이들 법

인들  부  산업 자특별회계 부  자  아 민간 업 등에  

연구개 를 지원 며, 태는 자(출자)  자  지원 고 있다. 이

 출자 태  지원 는 것이 통상  국가 연구개 사업(보조  태)과 

가장 큰 차이 이다. 연구개 진법인  통  연구개 사업  민간 업

도 같이 출자 며 (matching fund), 지 부  과 진 책과 이 

연계 어 있는 이 주요  특징이다. 그 외에도 연구 트 추진  

해 독특 게 연구개 회사 식  사용 며, 주식회사이면 도 동

이 해  있어 해당 간 동안  연구만 고 익사업   지 않아 

실 는 공동연구소  사 다. 연구개 진법인  연구 진

는 연구자  자․ 자 업  외에도 민간 업이 국립시험연구

과 공동연구를 희망   이를 알 해 주는 업 , 해외연구자  

를 지원해 주는 업 , 계  연구개  동향 보를 집․지원해 주는 업  

                                                   
37 37 손병  등(2016). 산 연 공동연구법인  립지원   획연구. 국과 획

평가원 책연구보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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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몇 가지 지원 능도 추가  행함. 자 식  연구개 회

사에 소요  70%를 출자 여 원  출자  회 도  어 

있다. 1985 부  1996 지  106건(연구개 회사  뉴미 어/ 토

아 건 )  출자를 통해  2,116.7억엔  지원 나 지 지 단 1

건도 출자  회  실 이 없어 사실상 통상  국가연구개 사업처럼 보조

 지원 격  띠고 있다. 다만, 앞  특허권 실시료 등  장

 출자  회 가  망이다. 자지원  우리나라 벤쳐캐 탈에  일

부 용 고 있는 조건부 자 도( 공시에만 원리 상 )  같  식

 사용 고 있는데, 종래  자 도  차별  자  용도가 신상품

개 보다는 연구 지원이라는 이다. 연구개 회사는 연구개 진법

인  통해 실시 는 나  장   국가 트를 추진   공

동연구집단  미 며, 그  인 가 (주)소 고속통신(小電力

高速通信)연구소이다. 이 연구소는 동북지 에 립  연구개 회사  

토 쿠 (東北)인 리 트․ 스모스 구상(構想)  추진  해 립

었다. 이 구상  일본  동북지 (동경 북쪽지 임)에  그 지역  계․

연구계  권 자  행  계자들이 간에 걸   노  획

여 1987  1월에 창  동북지역 개 에  인 략 구상

이다. 동 구상  목 는 동북지  체가 일본  뇌 (연구개 )  산업

개  국 거 이 어 미래  산업사회를 는 것임.이를 여 

동북지 에 ․ ․ 보 능  집 시키고 고도 를 도모 고 있다. 

1988 에 연구 진 ,동북 , NTT, 토시 , NEC, 스미토모

공업(주),후루카 공업(주),(주)ICR 등 10개 법인이 참여 여 1993

지 6 간 소  고속통신 식  이에 요  압 직 자인에 

 연구를 행   집 공동연구소 태  립 었다. 동 연

구개 회사  연구아이 어는 동북인 리 트․ 스모스 구가 동북지

 10개  상  실시  1차 창조  연구개  니즈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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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굴 었다. 동북  도체연구소 내에 었 며, 연구  출

자회사 부  견 어  연구자들  구 어, 니시자   동북

 연구자들과 함께 공동연구 행 다. 업 연구자들  상  경쟁

계에 있 에도 불구 고 철  집 공동연구체 를 갖추었다. 미약(微弱)

를 이용 여 경  미  좁  지역 내에  , 상(畵像),데

이 를 고속, 고 도(高精度)  송 는 통신 식과 트랜지스  등  

트워크 신  연구  시작 는데 연구 행 에 출자회사는 

 추가 어 종료시에 법인 는 27개,자본   20억엔  었

다. 연구종료 시 지 40여건  특허를 출원 후, 1993  3월에 연구개

회사는 6 간  연구 동  종료 고 연구에 사용  , 실험  

등  일 처분 다. 연구개 회사  연구부  폐지(sunset) 고 다만 

리부 만 남아 ( 리회사  변경)특허 등 연구 과를 리 는데 리

회사는 지역 업에게 이 과 시작(試作)  탁 여 실용 를 도모

고, 특허사용료 등 이익회  업 를 행 다. 연구 과는 (주)ICR에게

도 승계 어 지역 업 2개사  공동연구를 통해 실용 를  추가 인 

용․개 연구를 추진 다. 나는 야마라는 벤처 업  

개 에 노 여 계 고 능  

가진 고주  透磁率 장  개 에 공 고,다른 나는 속회

사 토킹과 여 磁性薄膜作制 과 超薄型磁氣 이스 作制 

 실용  연구가 행 이다. 이들  개 용  2/3를 ICR 이 부담

는데,만일 개 회사가 상품 에 실  경우에는 ICR 이 부담  용  

변 지 않아도 며, 공  경우에는 이자  원 만 상 는 조건

부 자 도  지원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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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장  산 연 공동연구  국내외 법  

 

１   우리나라 법    

1.  과 본법과 공동 리규   

1)  과 본법 

(1)  개요 

과 본법  헌법상  과 목 인 ‘국민경   도모  국

민  삶  질 고  인 사회  공헌’  해 과   

조 고 과  신과 국가경쟁  강 를  책  본 향과 원

 규 고 있다. 이러  과 본법에는 국가연구개 사업 추진

에  내용이 있 며 지식재산권  귀속과 용과 계  구체 인 

과 귀속과 시행에  내용  다 과 같다.38  

(2)  과 귀속 

국가연구개 사업  과에 여 과 본법 11조 3  “참여 

연구 태  , 연구개 과   등  고 여 통  

는 에 라 연구  등  소  다”고 규 면  과  연구  

소  원  명시 고 있다. 단 조항 는 연구개 사업  과를 앙

                                                   
38 본법에  주요  다 과 같다. 과 본법  본 규범이  에 국가

연구개 사업  추진에  11조 2항 내지 5항  규 들  그 질  내용상 본법

 내용  에는 부 합 게 구체 인 시행  리 등에  상  내용이 규

어 있다는 것이다( 종민,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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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장이 국가  소    있는 경우를 ‘국가보안상’, ‘공공  

이익  목  용  여 요  경우’, ‘연구  등이 국외에 

소재  경우’, ‘그 에 연  등이 소 에 부 합 다고 인 는 

경우’   가지 경우를 시 고 있다. 이러  국가 소  연구개 과

는  등에 탁 여 리 게   있다고 여 국가  소  

  있는 단 조항과 에 탁 리 도  는 조항  ‘임 규

’  고 있 면 , 공동 리규  20조 4항에  각  외  부분 

단 에 라 국가 소   경우에는 약에  이를 명 히 여야 다

는 강행  규  고 있다.  

(3)  과실시  료 

연구개 과 실시에 여는 동법 11조4에  실시계약 체결 시 

료 징   사용에 여 규 고 있다. 연구 과 소  

장  연구개 과를 사용∙양도∙ 여 는 출 는 등  실시 는 자

 계약  체결 는 경우 료를 징 여야 다는 강행규  고 

있다. 이  같이 국가연구개 사업 과  소 ∙ 리  용 진과 

료  징   사용에 여 원 과 이 규 어 있 며, 자  사

항  통 인 공동 리규 에  구체 고 있다.  

 

2)  공동 리규  

(1)  국가연구개 사업  개  

공동 리규 이 용 는 국가연구개 사업  앙행 이 법 에 

근거 여 연구개 과 를 특 여 그 연구개  부 는 일부를 출연

거나 공공  등  지원 는 과  분야  연구개 사업  말

다(동규  2조 1항). 행  주 연구 , 동연구 , 공동연

구 , 탁연구  앙행  장  주 연구  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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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체결 는데 여 에는 연구개 과  귀속  용에  사항이 

포함 어 있다.  

(2)  연구개 과  귀속 

연구개 과는  과   과  나 는데  과는 

원 는 주 연구  소  며  과는 결과  개

 연구 이 소 도  다. 복  연구 이 공동  개  경

우  과는 공동  개  연구  공동 소  다.  

 

<  7> 국가연구개 사업  리 등에  규  20조 

20조(연구개 과  소 )  

② 국가연구개 사업  행 과 에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  권 등 

 과는 약에  는 에 라 개별  과를 개  연구  단독 

소  고, 복  연구 이 공동  개  경우 그  과는 공동  개

 연구  공동 소  다. 다만,  과를 소  사가 없는 연구 이 

있는 경우에는 약에  는 에 라 함께 연구를 행  연구 이 단독 는 

공동  소   있다.  <개  2014.8.12., 2014.11.28.> 

③ 앙행  장  국 공동연구  약  체결 는 경우 연구개 과를 국내 

소재 주 연구 , 동연구  는 참여  소  거나 이들 이 우

 실시권  획득   있도  노 여야 다.  <개  2015.8.24> 

④ 앙행  장  법 11조 3 1항 각  외  부분 단 에 라 연구개

과를 국가  소   경우에는 약에  이를 명 히 여야 다.  <개  2014.11.28> 

 

이 규  2014  11월 28일 개  것  그 에는 주 연구  

소 가 원 이었 나 재는 개별  결과  개  연구  소

 었다. 이에 라 복  연구 이 공동  개  경우 그 

 결과  공동  개  연구  공동 소  다고 명시

어 있 며,  과를 소  사가 없는 연구 이 있는 경우에는 

약에  는 에 라 연구를 행  연구 이 단독 는 공동

 소   있다는 단 조항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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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  연구개 사업  과에  지식재산권 주 연구  소  

원 에  해당  결과  개  연구 이 소 는 개 자 소  

원  고, 참여 연구 에 해   결과  실시권도 

인 고 있다.  

공동 리규  20조 3항  앙행  장이 국 공동연구  

약  체결 는 경우 연구개 과를 국내 소재 주 연구 , 동연구

 는 참여  소  거나 이들 이 우  실시권  획

득   있도  노 여야 다는 를 명시 고 있다.  

(3)  연구개 과  용  료 

연구개 과  용 진  해  21조 1항에 는 연구개 과 

소  장 는  장  연구개 과를 용 는데 요  

조 를 여야 다는 를 고 있 며 앙행  장에게는 공개 

용 가능   극 굴 여 보 고 연구개 과  이 , 

산, 사업 를  이  산업  담 조직  산 단과   

고 있다.  

2015  8월 24일 신  22조 9항  국 공동연구  경우에는 부

납부 료  징 에  사항  약  는 에 라 달리  

 있다고 규 고 있 며, 료 사용에 있어 도 약  는 

에 라 달리 사용   있다고 고 있다(동규  23조 10항).  

료에  법규 는 앙행 별 국가연구개 사업  운  등에 

 통합 규 이 있다.  행 규 는 27건  분야  

, 특 사업  심  리  운 에  규 이 훈 이나 규  

어 있다. 분야 는 농림축산식품, 산림분야, 식품∙ 악품 등

 안 , 포스트게놈 다부처 체 사업, 범부처 주  신약개 사업, 

보건 료  이 있다. 별 는 미래창조과 부 소  과 분야, 

국토 통부소 , 질병 리본부, 식품 약품안 처, 국민안 처, 경찰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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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   규가 있 며 사업별 는 이공계 연 사업, 이공계 

연 사업 등  운 규 이 있다.  

22조( 료  징 ) ① 법 11조 4 1항에 른 실시권  내용, 료  료 납

부 법 등  연구개 과 소  장이 연구개 과를 실시 는 자  합

여 다. 다만, 법 11조 4 1항 단 에 라  장이 징 는 료(이

 " 부납부 료"라 다)  경우 앙행  장  다  각 에 라 징

도  거나, 별도  는 에 라 부출연 액  범 에  매출액   

징 도    있다. <개  2012.5.14., 2014.7.21., 2014.8.12., 2014.11.28., 2015.8.24., 

2015.12.22.> 

1. 소 업: 부출연  10퍼 트 

2. 견 업(「 견 업 장 진  경쟁  강 에  특별법」 2조 1 에 른 

견 업  말 다. 이  같다): 부출연  20퍼 트 

3. 업( 소 업  견 업이 아닌 업  말 다): 부출연  40퍼 트 

② 부납부 료를 징 는 경우에는 약에  는 실시 보고  등  

 장에게 출 는 것  실시계약  체결  신   있다.<개  

2012.5.14., 2014.8.12., 2015.8.24.> 

③ 연구개 과 소  장 는  장  법 11조 4 1항에 라 

료를 징  경우에는 앙행  장에게 료 징   납부 결과 보고 를 

출 여야 다.<개  2014.8.12., 2014.11.28.> 

④ 앙행  장이 연구단계  연구개 과 등 연구개 과  용  

진  여 공개 용이 요 다고 인 는 연구개 과 는 약에  는 

에 라 실시를 목  지 아니 는 연구개 과에 해 는 료를 징

지 아니 다.<개  2014.8.12., 2014.11.28.> 

⑤ 법 11조 4 2항에 른 료 감면과 징 간 연장에  부  앙

행  장이 다. 

⑥ 앙행  장   당사자 간에 료  징 에  분쟁이 생  경우 

어느 쪽 당사자가 요청  에는 분쟁  조   자 에   있다. 

⑦ 1항 단 에 라 부납부 료를 부출연 액  범 에  매출액   

징 는 경우 매출액이 생  연도부  5 간 징   있다.<신  2014.8.12., 

2015.8.24.> 

⑧ 부납부 료는 , 신용카드 는 약속어  납부 게   있다. 이 경

우 약에  는 에 라 분 여 납부 게   있다.<신  2014.8.12., 

2015.8.24.> 

⑨ 국 공동연구  경우에는 부납부 료  징 에  사항  약  는 

에 라 달리   있다.<신  201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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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 료  사용) ① 연구개 과 소 이 리법인인 경우에는 징  

료를 다  각 에 라 사용 여야 다. 이 경우 1   3 에 라 사용 는 

료는 별도 계  여 리 여야 다. <개  2013.9.26., 2014.8.12., 

2014.11.28., 2015.8.24.> 

1. 부 출연  지분  5퍼 트 이상: 지식재산권  출원ㆍ등 ㆍ 지 등에  용 

2. 부 출연  지분  50퍼 트 이상: 연구개 과  참여연구원에  보상  

3. 부출연  지분  10퍼 트 이상: 개   이 거나 사업  여 

요  경  

4. 1 부  3 지  규 에 른 액  외  나 지 액: 연구개  재 자, 

운 경 , 지식재산권 출원ㆍ등 ㆍ 지 등에  용  산에 여  

직원 등에  보상  

② 연구개 과 소 이 리법인(「공공  운 에  법 」 5조 3항

1  공 업  포함 다)인 경우에는 징  료를 다  각 에 라 사용

여야 다.<개  2012.5.14., 2014.8.12., 2014.11.28.> 

1. 22조 1항 각  액: 에  납부 

2. 1  외  액: 연구개 과  참여연구원에  보상 , 연구개  재 자, 

운 경 , 지식재산권 출원ㆍ등 ㆍ 지 등에  용  산에 이 지  

직원 등에  보상  

③ 2항 1 에 라 에 납부 여야  료는 징  날부  3개월 이내

에 에 이체 여야 다.<개  2014.8.12.> 

④ 앙행  장  요  경우 료를 징  연구개 과 소  장에

게 1항  2항에 른 료  사용 결과를 보고 게   있다.<개  

2014.11.28.> 

⑤ 삭 <2012.5.14.> 

⑥ 삭 <2014.8.12.> 

⑦ 앙행  장  매  6월 30일 지 도 료 징 실  미래창조과

부장 에게 출 여야 다.<개  2011.3.28., 2012.5.14., 2013.3.23., 2014.8.12.> 

⑧ 연구개 과 소  장  1항  2항에 른 참여연구원  산에 

이 지  직원에  보상  지  여 보상  지 상  지 차 등  포함

 보상  지   마 고 그 에 라 지 여야 다. 다만, 1항에 

른 참여연구원 개인  연간 보상  지 액이 20억원  과 는 경우에는 별  2 3

에 른 지 에 라 지 여야 며, 보상  지  잔액  1항 2 에도 불구

고 1항 4  용도  사용   있다.<신  2012.5.14., 2014.8.12., 2014.11.28., 

2015.8.24.> 

⑨ 8항 단 에도 불구 고 리 인 연구개 과 소 이 「연구개 특구

 에  특별법」 2조 6 에 른 연구소 업 부  징  료를 해

당 연구개 과  참여연구원에  보상  지 는 경우에는 8항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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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여 지 다.<신  2015.8.24.> 

⑩ 국 공동연구  경우에는 1항, 2항  8항에도 불구 고 약  는 에 

라 료를 달리 사용   있다.<신  2015.8.24.> 

 

행 과 본법과 공동 리규 에는 료 징 근거  징  

료  사용용도만 규 고 료 징 법, 액  등  부처별  

고 있어 리 이  달라 연구 장에 이 있다는 지 과 연

구개 결구  소 과 이를 실시 는 간  계약조건  규 여 

시장가 에 른 연구 과 산이 해 다는 견이 있다. 이를 개

 해 계약 자  원  명 히 고 부 납부 료   

업규모에 라 부처 공통  다. 주요 개  내용  당사자 합

에  실시계약 체결 명  22조  2가지 경우에 있어 열티 

개  료  경우 연구개 결과  소 과 실시 업간 료  

징 법, 징 시 , 액 등  당사자간 합  내용에 라 자  

  있다. 리법인과 실시 업 간 료 징  리법인과 

3자 실시이다.  

부납부 료  액 료  징  여 부출연  

일   징 는데   업이 40%, 견 업이 20%, 소

업이 10%이다( 22조  23조). 리법인이 연구결과  소 인 경

우 부에 납부 는 료를 책  납부  경우 해당 리법인  규

모에 라 업  부출연  40%, 견 업  20%, 소 업  10%

 납부 도  며 특히 소 업  경우 재 료 납부

이 부출연  10~20%이나 앞  부출연  10%  경감 었다. 

다만 매출액   징 는 경상 료  경우 앙행  장

이 별도  는 에 라 부 출연 액  범  이내에  징   

있도  다.  리법인  3자 실시  리법인  자 실시  경

우 참여연구원  산 여 직원에  보상  지  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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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다. 22조 8항에 면 주 연구  이   리

법인 부  징  료를 용 여 참여연구원   산에 여

 직원에게 보상  지 는 경우 보상  지 상, 지 차 등 보상

 지  마 고 그 에 라 지 해야 는데, 이 조항  

2012  7월 1일 이후  약  체결 는 과 부  용 었다. 다만 

앙행  장이 소 업  료 부담 경감 등  이  요 다

고 인 는 경우 2012  7월 1일부   료를 징 는 과 부

 용   있게 다. 이러  법 규  임 규  외조항  

고 있어 해  고는 논쟁이 생  여지를 가진다.  

 

<  8> 료  법  리 

법  조 항 

과 본법 11조  3(연구개  과  연구  소  원 ) 

11조  4( 실시계약 체결 시 료 징   사용 ) 

공동 리규  20조(연구개  과  개  단독 는 공동 소 ) 

22조( 료 징 ) 

23조(징  료  사용) 

타 앙행 별 국가연구개 사업  운  등에  통합 규  

 

이  같  연구개  과이  료가 징 고 연구개 에 재

자가 면 연구개   구조가 만들어지게 어 합리 인 료 

도를 만드는 것이 매우 요 다.  

료 도는 82  개 진법시행  개  통해 도입  이래 

료 징 주체  , 사용범 ,  등  개 해 다. 개  주요 내

용  다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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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료 도  주요 변  내용 

구분 주요내용( 부출연 , 도, %) 고 

본원  

통일  

과 귀속: 부출연  지분  주  소 ( 업- ) 

료 징 : 약 

료 사용:  납부( 리30, 리50), 연구원 보상(50) 

’01 

 

 

납부면  

과 귀속: 부출연  지분 삭 , 주 ( 동) 는 참여  

료 사용:  납부( 리 폐지, 리30), 연구원 보상( 리

35) 

’08  

개  

리법인 

징  

료 징 : 소 업10, 견 업30, 업 40 는 부출연  

범  내에  매출액  

료 사용( 리): 징  납부, 연구원보상  삭   

’12 

개  

소 원  

보상  

과귀속: 개 자( )소 원  

참여연구원 개인 연간보상  지 액 20억원 과 경우 별도  

’14 

개  

 출처: , 2015 

 

재 료 징 는 소 이 직 실시  경우 엉리법인  료를 

징 나 리법인  징 지 않고 있어 이러  주  격에 

른 구별  지주회사  신 창업 회사, 연구소 업 등 리법

인  사업 가 증가 고 있는 시 에  재검토해볼 요가 있다.39 

 주  징  료 사용  규 도 개  요가 있는데 공

동 리규 에는 리법인과 리법인  료 사용    

다 과 같이 고 있다. 

 

                                                   
39 재 국가연구개 사업   행주체는 리법인(69.6%) , 리법인  사업

가 증가 는 실에  리법인과 리법인에  주  직 실시에 른 차별

 료 도 자체  효 인 운  래   있어 리 리 법인   

료 징 를 통일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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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리법인과 리법인  료 사용   규  

리 법인 리 법인 고 

지재권 용 우  사용∙ 립: 5% 

참여연구원 보상: 50% 이상 

이 ∙사업  경 : 10% 이상 

나 지: 지식재산 출원∙등 ∙ 지, 재

자, 운 , 여자 보상 등 

개인/ , 20억 과시 별도  

납부: 소 업10%, 견

업 30%, 업 40% 

나 지: 참여연구원∙ 여자 보상, 

지식재산 출원∙등 ∙ 지, 재 자, 

운  경  등 

부출연  

(%) 

출처: , 2015 

 

 이  같이 료 사용규 는 주 연구  사 재산권과 자 권  

고 참여연구원  소속  격에 른 차등  래 며 리법인 

소속연구원  보상  보장 지 못 는 이 있다.  리법인 

주  징  료를 지식재산권과 해 우  사용, 립 도  

는  재  지식재산  산  재원이 부분 연구개 과

 공통간 에  지출 고 있는 운  행태를 볼 , 료에 여  

연구원에  역차별이   있어 과 창출과 용에 소극  만들 

 있다( , 2015).  리법인 참여연구원  보상 이 과 책

 어 들  산 단 운 에 지장  래 고 있다. 이  같이 

리 과 그 연구원  지원과 참여 진   규 들이 역차별과 

 못  부작용  일 키는 규  작용 고 있어 개 이 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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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 명과 명진 법 

1)  공동연구  직 명  계  직 명  요  

산 연 공동연구  지식재산권 창출 과는 거  부분이 ‘직 명’

 태  나타난다. 업과 , 연구  연구개  행주체는 이러

 조직에 소속  연구자들이  이다. 국가연구개 사업  경우 공동

리규 에 라 연구개  행 과 에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약에

 는 에 라 개   단독소 이거나 공동  개  연

구  공동 소 가 다. 그러나 이러  귀속원 과 직 명과  계

가 명 히 드러나지 않아 구체 인 승계  귀속 차에  검토  이

해가 요 다.  

공동연구  지식재산권 귀속과 해 는 다  14조  이 있다. 

 

<  11> 명진 법 14조 

14조(공동 명에  권리  승계) 종업원등  직 명이 삼자  공동  

행 여진 경우 계약이나 근 규 에 라 사용자등이 그 명에  권리를 승

계 면 사용자등  그 명에 여 종업원등이 가지는 권리  지분  갖는다. 

 

진국에  직 명이 체 특허출원에  차지 는  95%이며 

국에 도 2014  특허출원  직 명  약 17만건  80% 이상  

차지 다.40 2014  3월  명 건   법인  명  평균 80% 이

상이고 직 명  2006  10%에  업  경우 65%~80% 지 증가

는 추 이다.41  이  같이 부분  업  직 명인 특허  출원  

 시장 경쟁  키워나가고 있고, 직 명이 곧 업  경쟁

                                                   
40  

41 직 명 도를 효  용 다면 국내 업  벌 경쟁  보는  창조경

 달 에 크게 여   있다(심 택,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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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이다(심 택, 2016).  

부분  직 명  , 연구소, 업 내부에  이루어지는 일이며 

소 권  원시  귀속  종업원에 있  에 권리 계가 명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  산 연 공동연구가 이루어지는 경우 각각 내부

는 소속 종업원, , 연구원들 공동  직 명  산 연 공동연구

 지재권 귀속  직 명과 공동 명   이어진다. 직 명에 

 분쟁  국내외  번 게 생 는데 이러  분쟁  사용자  

종업원 모 에게 불이익  주는 갈등  해결  요가 있다. 

 

2)  우리나라 직 명  개   황 

<  12> 명진 법 2조 2  

2조( ) 2. “직 명”이란 종업원, 법인  임원, 는 공 원(이  “종업원 

등”이라 다)이 그 직 에 여 명  것이 질상 사용자∙법인 는 국가나 

지 자 단체(이  “사용자등”이라 다)  업  범 에 속 고 그 명  게 

 행 가 종업원등  재 는 과거  직 에 속 는 명  말 다.  

 

직 명  를 해 직 명  개 과 직 명 보상 도 실시

 지원시책, 직 명 보상 우 업에  지원 등이 10조에  19

조에 걸쳐 규 어 있다. 삼자  공동연구  결과 공동 명이 이루

어진 경우 계약이나 근 규 에 라 지식재산권에  권리 승계  사

용자는 지분  갖게 다.  

직 명 보상 도는 종업원이 직 과 에  명  직 명  업이 

승계 고 종업원에게는 당  보상  는 도  직 명  종업원

이 직 과 에  명  이 업  업 범 에 속 고 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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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행 가 종업원  직 에 속 는 명  말 다.42 소 권  종업원

에게 주고 업에게는 사용권   종업원과 사용자간  이익균

과 사용자에  명  용  권장   도이다(심 택, 2016). 

명진 법  개 (14.1.31 시행)에 라 업  견 업  통상실시

권  다.  개 법에는 보상규  작  변경시 면고지  종업

원 등과  , 과  동  요 조항, 직 명 보상규   이견

조   직 명심 원회 운 , 분쟁 생시 직 명심 원회

를 통  분쟁  조 , 자 원 견 등 종업원  자 원  지 

 등이 포함 었다.  

업  직 명 보상 도  도입 이 꾸 히 증가 여 도입  ’

13  46.2%에  ’14  51.5%, ’15 에는 55.6%에 이른다(2015 도 지

식재산 동실태조사, 2016). 우리나라  직 명 도는 일본∙미국 등 주요

국과 여 종업원에게 가장 리  도를 취 고 있어 사용자에게 

부담  가 시키고 있다(국가지식재산 원회, 2016). 직 명  승계를 

 업  행 부담이 높고 직 명에  약승계규 이 있어도 이

                                                   
42 직 명 보상규  모델 

- 보상  종 , 보상액  결 이나 산 법 등 구체 인 내용  종업원과 사용자 사이

   종업원  동 에 여 결  직 명에  보상   보상과 

 보상 가능 데  보상인 경우가 일 이나 업 등  내부실 과 종업원 등

 보상 도 등  종합  고 여 자 결  시행가능 

- 종 에는 명보상, 출원보상, 등 보상, 실시(실 )보상, 처분보상, 출원 보보상, 타보상

(심사청구보상, 어보상-자사  특허에  침해 시 지 는 등) 

- 직 명 보상규  에 른 보상액 산  업에 직 명 보상규 이 있는 경

우 규 에  보상이 합리 인 경우 법 상 당  보상  간주 

- 합리 인 보상  상황 단  보상 태  보상액  결      사

용자  종업원 사이에 행 여진  상황, 책  보상  공 , 게시 등 종업원 

등에  보상  시 상황, 보상 태  보상액  결 알  종업원 부  

견청취 상황 등  상황 단 에 라 결  

- 업  직 명 보상규 이 없는 경우에는 명에 여 사용자가 얻  이익과 그 명

 에 사용자  종업원이 공헌  도를 고 여 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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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 이루어질  있어 사용자  해가 우 다. 43 

재 우리나라  직 명  귀속  ‘종업원주 ’  원  소 권

 종업원에게 있 나 직 명 신고를 통해 사용자가 약 승계   있

고 승계 여부를 종업원에게 통고해야 소   있다. 이러  경우 종업

원이 직 명  불법 출 거나 매각 는 등  불법 양도   있는 

이 있다. 근  종업원  직 명에 여 소  통상실시권

 보 도  보장 여 업이 자신  업  지킬  있도  장

가 마  요가 있다. 국  직 명 보상액 평균  일본  70%에도 

미 지 못 고 있다. 라  직 명 보상 도  가 요  상

태이다. 국  직 명 도는 2013  명진 법   차  개  

통해 강 었다. 직 명 도 도입 업에  인 티  부여  그 

차  규  마 면  직 명    있는 근거 조항  신

다. 이러  조항  신  업이 직 명에  당  보상 체계

를 마 여 업 내 안 인 명 경  조 여 업  업이익 증

가  명가  고용안 에 도움  주  해 이다. 직 명 보상  

 해 사용자  종업원 간  동 자  트 십 립, 종합 컨

 스 도입,  지원, 타 부  극  책 추진에  논 가 

진행 고 있다. 즉, 실  사용자  종업원간  지  우열 계가 존재

는 상황에  종업원 이 실질  목소리를 내고 상  가질  없

다면 차  당  요건  충족했다고 해  당  보상  간단히 인

 시작 면 히  보상이 약 는 상이 나타날 우 도 높  

이다(지식재산연구원, 2014). 직 명  귀속도 요 나 효 인 ‘

                                                   
43 사용자는 직 명  승계  해 모든 명에 해 4개월 이내에 승계 사 시를 해

야 고 이를 해태 면 직 명에  권리주장이 불가 다. 특허법원  결에 

면 종업원이  3자에게 직 명  우  양도  경우, 회사는 직 명에 

 권리를 주장   없다(특허법원 2006.12.28. 2005허928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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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는  요 다. 행 법에 르면 사용자는 종업원  직

명  계승  후에 특  조 를 취해야 다는 가 없  에 직

명  분별 게 승계   있다. 이러  분별  승계는 어 게 창출  

지식재산   용 지 못 게   있어 권 에 상 는 책임  

 요가 있 며 분별  승계를 막고 직 명  용  고  

해 는 진국들  사 를 참조  요가 있다.  

우리나라  직 명법  다 과 같  들이 있다. 첫째, 직 명 

승계 시 과 승계조건이 다 워 이 양도 등 사용자  해가 우 다. 

국가연구개 사업에  창출  직 명  경우 용 법  취지  범

가 달라 직 명에  소 권 분쟁  우 가 있다. 국가연구개 사업 

리규  경우 주 연구 과 개  사이 연구 과  귀속  보

상 계를 규 고 있 며 ‘개 연구  소 ’가 원 이다. 명진 법  

경우 명자(자연인)  사용자(주  법인)사이에  직 명  귀속  보

상 계를 규 고 있 며 명자 소 가 원 이다.  

 행법상  직 명보상 도는 회사에  직 명  용 회가 

상당히 이라는 지 이 있다. 특히 4개월 내에 승계 사 시를 해야 

다는 것과 승계시 이 불명 여 승계시 에 른 이 양도 등  

이 있   있다. 이 양도  경우  3자가 직 명  소 권

 가 간다는  입장  생각 다면 이는 직 명  용 여 사업

 는 업에게  가   있다. 우리  사  법체계를 갖고 

있는 독일, 일본  경우 이러  이 양도 우 를 원천  해소  

해 근  법  개 했다. 우리나라에 도 재 특허청과 지식재산

원회에  이 에  개  명진 법 개  추진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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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 특허  특허법 

특허법에 는 직 명  경우 명자  특허권자를 입토  고 있

다.44 특허법 33조 2항  “2명 이상이 공동  명  경우에는 특허

를   있는 권리를 공 다”고 규 고 있다. 공동연구   

결과  공동 명  공동출원  통해 공 특허가 다. 공동 명  

진  해 는 공동 명  원 이 분명 고 가능해야 면 공동 명

 이 효 이고 공 해야 다(조규 , 2014). 그러나 공동 명자

 개  는 어 우며 해외  입법  드 다. 미국  경우 특

허법 116조에  공동 명  소극  요건  규  것 외에는 공동 명

자  실질   입법 는 찾  어 다. 미국, 일본, 독일  우

리나라는 부분 법원에  를 통해 명자  단 는  립

여 다. 공동연구에 참여  명가들  특허권 공 자  경  보

상    있  뿐만 아니라 고용, 승진  보장  직결 는 

어  평가에  향  미 다. 미국 법도 침해소송에  모든 특허공

자가 공동원고가 는 것에 동  것  요구 다.45 2014  8월 법원

 “분 청구를 지 는 특허법 규 도 없 므  특허권  공 계에  

민법상 공 분 청구에  규 이 용   있다”라고 결 다

( 법인 2014.8.20. 고 2013다41578 결). 그 동안  특허공  질에 

여 공 , 합 , , 충  등  상  립이 있었고 

도 나 어  있었 나  법원 결  공  견이 모아지고 

있다. 공 특허는 민법상 공  사 며 이를 해보면 다 과 같다. 

46 

                                                   
44 통상 ‘ 명자’(inventor)는 개별 과 책임자(직  명보상 도를 용 는   개

인 등)에 해당 며, ‘특허권자’(patentee)는 주 ( 리 인  산 단)에 해

당 다. 

45 Ethicon, Inc. v. U.S. Surgical Corp.,135 F.3d 1468(Fed. Cir. 1998) 

46 ｢특허법｣상  특허권  ｢민법｣상  소 권과 사 지만, 그에 해  많  특 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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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민법상 공 , 합     

내 용 공  합    특허공  격 

인  결합 

태 

인  결합 계 

없  
조합체 

권리능  없는 

사단 
공  사 

지분   

처분 
자  매우  

사원  지분  

갖지 못함 

공  합  

간 격 

분  청구 언 든지 

조합체 

종료시 지는 분  

청구 못함 

  없  공  사 

처분  변경 
공 자 원 

동  
합 자 원 동  사원 회 결  

공 /합  

동일 

사용․ 익 지분  조합계약  공  사 

등 법 

(부동산) 

공 자 원 

명  

등 , 그 

지분  재 

합 자 원 

명  등 , 

합  취지 재 

권리능  없는 

사단 자체 

명  등  

공  사 

 

공동 명  경우 공동출원 지 않고 단독  출원  경우 특허 효 소

송이   있는데 법상 공동출원  를 면 거  는 

효가  에 공 자 구도 특허를 보   없게 다.  공

분 청구 결에 라 공 특허  경매처분 후 분 이 인 어 

업  공 자는 실시사업 보 가 어 워 산 공동연구를 해   있다. 

  

                                                                                                                          
있어 차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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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사업  진에  법  

이 법  공공연구 에  개  이 민간부  이 어 사업

는 것  진 고, 민간부 에  개  이 원 히 거래 고 사

업   있도   시책  립·추진   법이다. 공동연구  

지식재산권 권리 귀속과 여 다 과 같  조항이 있다.  

<  14> 이   사업  진에  법  24조 

24조(공공연구개  과  귀속 등)  

①  국가, 지 자 단체 는 공공  연구개 에 드는 경 를 지원 여 획

득  과에 여 특허 등 지식재산권  보 는 노  여야 다. 

② 국가, 지 자 단체 는 공공  1항에 라 지식재산권  보

는 경우 그 연구개 에 참여  · 업(국공립 인 경우에는 11조 1항 

후단에 른 담조직  말 며, 이  이 조에  "참여 등"이라 다)  연구

자  권익  보장 여야 다. 

③ 국가, 지 자 단체 는 공공  그가 추진 거나 지원 는 연구개 사

업에  생  과에 통  는 에 라 그 용에  조건  붙

여 이를 참여 등에 귀속시킬  있다. 

④ 공공연구  3항에 라 귀속  공공  직  이용 거나  법

에 라 이용이 는 등 특별  사 가 있는 경우를 외 고는 업 등이 

이용   있도  노 여야 다. 이 경우 공공연구  공공  이용

게   요  조건  붙일  있 며, 공공  이용자 부  료를 징

  있다. 

개별법 는 나노 개  진법이 있다. 이 법  4조 4항  종

합 계획에는 ‘나노  연구개  추진과 산업계· 계·연구계 간  

동연구  (學際的) 연구  진’ ‘나노  국  진’, 

‘나노  연구 과  산  이 ’  사항이 포함 어야 다고 규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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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연구 계약과 가이드라인 

1)  공동연구 계약 

공동연구 계약에는 연구개 용  분담, 참여연구자, 특허권 등 연구

과  귀속과 용, 재실시 등에  구체 인 내용들이 당사자들간  계

약에 해 사 에 해진다. 별도  약 이나 약이 있는 경우에는 약

 내용이 법규보다 우  에 약 를 가지고 상 는 과  

매우 요 다. 국가연구개 사업  경우 공동연구에  약 를 

공 고 있고 실  연구에  약체결  상시간이 고 다  

이 여 고 있어 약 만  체결 는 경우가 부분이다. 

라  약 단계에  다양   택   있는 공동소 권 가이

드라인이 요 다.   

 

<그림 4> 국 공동연구계약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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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연구계약 가이드라인 

부는 공동연구를  여 공동연구  산  폭 증가

고, 벤처 업 에  특별조 법 등  법  고 나아가 

공동연구에  업과 소 업  공동출원에 여 소 업  지

를 인 여 특허출원 료를 감면 는 등  조 를 취 다.  

1990 부  2004  간  우리나라에 출원  특허출원  국 공동연

구에  특허출원  국 24.9%, 미국 2.8%, 일본 2.2%, 국 0.4%

, 우리나라가 국 공동연구에  특허출원 이 OECD 회원국과 

아시아 경쟁국들 사이에  가장 낮  , 국 공동연구   

이를 통  지식재산권 창출이 요 다  

공동연구에  권리  귀속  - 업과 (연구소 포함)간  공동연

구에  권리  소  태 는 ⅰ) 업인 갑이 소 는 태, ⅱ) 갑

과  공동소  태 는 ⅲ) 연구소인 이 소 는 태가 있다. 

이러  태  부분  ⅰ) 업인 갑이 단독 소 는 태  ⅱ) 

갑과 이 공동 소 는 태  나타나는데 업과 간  공동연구에 

 권리는 업이 단독 소 는 것이 람직 다( 차  외, 2006). 

3)  산 연 연구 약 가이드라인 

2012  이  랜 간 동안 국가재원이 입 는 국가연구개 사업

계속 늘어났 나  민간분야 R&D는 어 움  겪었다. 국내 업체  

  연구소 간   공동연구  경우 R&D 과  분과 소

권  러싼 격  입장 차이   R&D 자체가 어드는 상황이었  

이다. 2012  9월 국가지식재산 원회는 ‘산 연 연구 약 가이

드라인 공청회’를 개 고 안  다.47 그간 산 연 연구  

                                                   
47 산 연 에 여는 산 연  120여개  180여명이 참여 여 산 연 

 안  논  2009  ‘산 연  연찬회’  업  요를  산 연  

연구개  를  2010  ‘산 연  진  안’, 산 연 공동연구 개  안 

마  해 2012  3월 족  ‘산 연 연구 약 개  특별 원회’ 등에  논 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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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과 에  생했  지재권  연구  부담 업과 실  연구 행 

주체인 ∙연구소 간에 소 권  해결  함이었다. 가이드라인 

안에는 업에게 충분  지재권 실시 권  보장 면  과 연구소에

게는 노 에   보상이 이루어지도  는 내용이 포함 었다.48 

구체 는 산업계  계가 공동연구를 행 는 경우 연 단독소 , 

공동소 , 업 단독소  3가지 귀속  내에  실시권  익  

분 는 이 6가지  나  권장 었다. 이에 여 산업계는 크 스 

라이 싱과 키지 라이 싱  경우, 49 지재권이 익창출에 여  부분

 명 히 찾  어 워 업이 지재권  소 고 자 실시를 는 경우 

업과 연구소에 어떻게, 얼마나 익  분  것인지를  어 다

는 를 도 다.50  

2012  12월 부는 6개 부처 공동  “산 연 연구 약 가이드

라인”  립 여 다.51 12월 21일 국가지식재산 원회가 공고

여 2013  1월 1일부  시행  이 가이드라인  사  계약에 해 이루어

지는 연구 약상  가이드라인  공 여 약이 원만히 체결 고 

분쟁   목  고 있다. 구체  용범 는 산- , 산-연 

양자 간 사  계약에  연구에 용 며, 산 연 다자간 연구 

약  경우에도 용 도  고 있다. 그러나 개  가이드라인  

업  심  고 있어 ‘ -연 공동연구’과 국가연구개 사업  모  포

                                                                                                                          
어 다. 

48 가이드라인 안에는 그 에도 지재권 출원  지 등 용부담, 3자 보  지재권 

침해 약  보증, 사  후속연구  등이 포함 어 있다. 

49 크 스 라이 싱   이상  업이  지재권 사용  허용 는 것  말 며 키지 

라이 싱  여러 개  지식재산권  일  어 실시권  허용 는 것  미 다. 

50 공청회에 는 산업계  등이 참여 여 그 동안 산 연 연구 행과 다른 가이드

라인  용  어 움  다.  

51  6개 부부처는 국가지식재산 원회, 과 부, 지식경 부, 국가과 원회, 

공 거래 원회, 특허청  R&D  지식재산과  핵심  부 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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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는 원 이 시 고 있지는 못 다.52  

 가이드라인  계약   소 권 귀속/실시권/ 익 분 등  

 시  6가지   상  에 해 계약   택 며, 

가이드라인  상 거  권장 며 사  자  우 원 에 라 강

 구속  없다. 익 분에 있어 공동소   경우 익 분  

고, 업단독소   경우 익 보상  실시 도  명 고 

있다.  소 업  경우 자 실시에 른 익 분  보상, 용부

담이 어 운  경우 지재권 출원  지 용 등 일부 지 시 를 

  있다.  

이러  가이드라인  지식재산  실  창출  개인이 당  보상  

면 도 지식재산이 잘 용   있도  권리 계를 함 써 연구

개 결과가 충실히 지식재산권  고 사업   있도   함  

지식재산 본법 2조  4조,  19조  취지가 었다.   

 

<  15> 소 권 귀속  실시권· 익 분  

소 권 

귀속 
실시권  익 분 

안  

가능  

연  

단독  

소  

업에 상 통상 실시권 허여 
( 외) 업 

용 곤란 

업에 상 통상 실시권 허여  1 

업에 상 용 실시권 허여  2 

                                                   
52 -연 공동연구에  가이드라인도 요 데, 공공부  주체들인 과 연구소  경

우 산업체 심  과는 달리 부  자  지원에 해 이루어  시장  요구에  

민감   있어 장  요에  연구 등과 같이 민간 부 에   어 운 

공공복지  역  연구를 진행 에( , 2010) -연 공동연구 를  

지원 차원에  논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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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상 용 실시권 허여 
( 외) 學硏 

용 곤란 

공동  

소  

자  실시  3자 실시에 른 익 분  3 

3자 실시에 른 익만 분  4 

업  

단독  

소  

자  실시  3자 실시에 른 익 보상(인

티 ) 
 5 

3자 실시에 른 익만 보상(인 티 )  6 

익 분, 보상 없  
( 외) 學硏 

용 곤란 

 

이후 부(국가지식재산 원회)는 민간 산 연 연구 가이드라인이 

산 연 장에 잘 착 도  지원  해 특 (민간 산 연 연

구 약지원 특별 원회)를 구 여 가이드라인 용실태를 모니

링 다. 2013  12월 국가지식재산 원회는 162개 연구  조사

 결과를 는데,53 가이드라인 용도는 소 업이 73%  가

장 높고, (68%), 출연연(57%), 업(57%)  용  것  

나타났다. 소 업이 가이드라인  가장 용 다고 인식 고 있 며 

자체 규 이나 법  조직  가진 업, , 출연연  가이드라인  

주  참고자료  용 다. 이 실태조사 결과를 탕  2014 에는 

산 연 연구 고충해소 원회를 상 는 등 장 책 안  마

해 시행  이었 나 이후 공식  동  드 게 진행 었다.54   

                                                   
53  조사는 533개 업, , 출연연에 를 포 고 162개 에  회 (회  

23.1%)  것  토  이루어 다. 가이드라인  용 여 체결  약에 해 만족도가 

가장 높   자체 규 이나 별도 법 인  갖지 못  소 업이었다. (아시아경

 노미란 자, 2013  12월 30일자 참조).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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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공동연구 약가이드라인 

국  공동연구에 있어 지재권 귀속 등 구체  규 이 그 동안 없었는데, 

국 공동연구가 증 고, 요도 높아 국  공동연구에 있어  지재권  

귀속, 리, 이용 등 구체  규 이 요 게 었다. 재 국가연구개

사업  리 등에  규  20조에 는 주 연구 이 외국에 소재시 

 결과  국내소재 이 소  가능 다는 도만 규 어 있다.  

 공동연구 약 가이드라인  2014  3월 특허청  심  개

었는데 ‘ 국  램버트 킷(국 공동연구 약가이드)’이다. 55  여 에는 

공동연구  주체, 과 인 지식재산권  소 권 귀속에 라  3개  

모델과 3개  부 가이드라인  구 어 있다. 첫 번째 모델  

·공공연구 과 업이 공동연구를 행 고 지재권  ·공공연구

이 소 며, 업  용 는 통상실시권  갖는 경우이다.  번째 

모델  ·공공연구 과 업이 공동연구를 행 고 지재권  

업이 소 며, ·공공연구   목  용   있는 경

우이다. 번째 모델  부  재원  양국  ·공공연구 이 공

동연구를 행 고, 지재권  공동  소 · 용 는 경우이다.  

  

                                                   
55  공동연구 약 가이드라인  국  램버트 킷  근간  만들어 다. 이 킷  

2003  만들어  재 지 국과  약  통해 계  산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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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공동연구 약 가이드라인 

  (3가지 모델)  

  
o ․  국 공동연구 과  귀속  분  시나리 별 가이드라인 도출 합  

o 체 6개  Lambert Toolkit  국 상황에 맞지 않는 2개  Toolkit 외, 신 연

구 과 연구  Toolkit 추가(  3개  시나리 별 가이드라인 도출 합 ) 

시나리  

민간 재원 부 재원 

모델(Ⅰ)   

연구  vs 업 

모델(Ⅱ)   

연구  vs 업 

모델(Ⅲ)   

연구  vs  

연구  

지재권 

소  

연구  소  

( 국 는 국) 

업 소  

( 국 는 국) 
공동 소  

실시권 

업 용/통상 실

시권 허여 

( 국 는 국) 

연구  연구결과

 용 

( 국 는 국) 

공동 용 

(3자 실시 시 

공 자 동 ) 
 

 

이에 해 램버트 킷  공동연구 행시 ∙연 단독소 , 공동소 , 

업단독소  3가지 귀속 과 실시권/ 익 분 에 라  6가지

 나 어진다. 연구  단독소  경우 업에 여 상 통상실시

권 허여, 상 용실시권 허여가 있 며 공동소  경우 자  실시  

3자 실시에 른 익 분과 3자 실시에 른 익만 분  나

며 업 단독소  경우 ‘자  실시  3자 실시에 른 익 분’과 

 3자  실시에 른 익만 분  나 다.   

이  가이드라인  공통 과 차이  다 과 같다. 지재권이 연구

인 연에 귀속 는 경우 업  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이 허여

다는  같다. 다만 약가이드라인  용실시권  상 , 통상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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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상  허여 다고 여 실시권과 보상  구분이 욱 명 다. 

업소  경우 약 가이드라인  업  자 실시  경우 연구 에 

익  분 느냐에 여 논 고 있 나  가인드라인  이에 

 구체 인 규 이 없 며 신 연구  연구결과  용  보장  

것  규 고 있다.   가이드라인  차이는  가이드라인  경

우 부 재원이 사용 는 경우 공동소  공동 용  규 고 있다는 

것이다. 약 가이드라인  경우에는 부 재원(국가연구개 사업)  용

지 않도  고 있다.  

이  같이 가이드라인  산 연 지식재산권 귀속  연과 업  단독

소   경우 슷  가 가능 다. 가 는 것  공동소  

경우이다. 연구 이든지 연구 과 업 사이든지 공동 명  인

어 공동소 인 공 특허권이 립  경우 가 복잡해진다. 공 특허

권에  국내  논  국가들간 법  차이가 있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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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결 

국가연구개 사업  과 에 여 공동 리규  등에 라 연구개

 이 소 권  가지게 는 귀속 원 이 용 고 있 나 이 원 이 

특허법  명진 법에 라 연구자가 소속  연구 에게 소 권이 승

계 는 것   는지는 아직도 불명 다( 태규 외, 2007). 국가 

R&D 과 에  특허법  명자주  원 이 용 는지는 어느 

도 명 해 나 직 명에 근거  명신고  나 보상권, 료  

해 결국 어떤  가 소 권  갖게 고 어떤 이 구에게 

명자 보상   것인지 등  아직도 란이 있다.56 라  과  원

시  귀속  연구자에게 있고 소속 이 이를 승계 여 공동 리규  등 

      국가  권리 계를 규 도  해야 다. 

 각 부처별 행 규 들   통일 는 것이 람직 다. 그 법

는 획일 인 소 권 귀속  강  보다는, 미국과 같이 약체결시 

조항  삽입   다만 상황에 라 합   약 규

들 에  나를 취사 택 도  다면   통일  보

  있  것  다.  

 

   

                                                   
56 국가연구개 사업  구조를 립  해 는 연구개 - 과창출- 이   사

업 - 료 징 -연구자 보상  재 자   산과 후속 신  진  요가 있다.  



 
69 

２   해외  법  

1.  미국 

1)  특허법 

미국특허법 100조(h)는 “공동연구계약이란 용어는 특허청구  명  

분야에  실험개  는 연구 동  행  여  이상  당사자들에 

여 합  면계약, 인가 는 계약  미 다”라고 규 고 

있다. 직 명이 본  계약자   사 자  원 에 른 법  

효과를 갖는다고 라도, 법에 여 립  직 명  개 과 법리

는 체  사용자 에 울어진 경향  보인다. 라  사용자가 종업원과 

계약  체결  경우 그 근 계약에 포함  종업원 명에  사 양도계약

 효 에 여,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가 그  같  계약  효  

는 법  고 있 는 라도 실에  법 단  체  사용자

에 울어  그  같  사 양도계약  효  게 인 해주고 있다.  

법이 종업원 명에  사용자  소 권 귀속  강 게 인 함

써 업  R&D 자증가를 간  지원  것과 조 , 종업

원  명행 를 직  장 ․ 진   법  차원  (

컨  명자 보상권  인 )는 미국법에  찾아보  어 다. 그러나 경쟁

시장에 노출  미국 업  입장에 는 능  있는 종업원이 경쟁자에게  

출 는 것  지  여 각종  노  울일 실 인 요가 

있  에, 많  업이 각종  종업원 보상 랜  실시 고 있는 것

 알  있다. 종업원 출  막  해 는 경쟁 계약조항 (non-

compete provisions)  이용  도 있 나 동부  달리 상  경쟁 

계약조항  이행이 법  보장 지 않았  부에 는 스톡 (stock 

option)등  보상  통  극 인 종업원 인책  구사 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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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업원  출이 지 는 것과 아울러 명  신  과면에

 부가 앞 는 결과를 가 다.  

 

2)  이 ∙사업  진법 

1980  당시 미국  쇠퇴 는 조업 산업 신 우주∙항공 산업, IT 산

업, 이  료 산업과 같  고부가 가  산업  추진 며 이-돌 법

(Bayh-Dole Act; United State Code title 35 chapter 18)  다. 스탠포드

 UC버클리 등 들이 이   산  통해 재창업과 엔

자가 자 이러  공  산시키고자 ‘ 이-돌 법’  여 

이  진시키도  다.  

이-돌 법  이 지  부소  원 이 폐 고 과 공공연구

, 소 업이 연 부 자  아 R&D 동  행해 생  특허권

 연 부 소 가 아닌 각 연구 이 소   있도  특허  상

법이 개 었다.57 과 연구 들  새 운 회가 열리자 이

부 (Technology Licensing Office; TLO)를 고 상업  이용 가능 이 

높  개  추진 다.58  그 과 에    민간 이 에 

요  고  인 (Licensing Associate)  보 게 었고 이들  꾸 히 

늘어나고 있다. 재 버드 , 일 , 스탠포드 , 매사추 공과 , 

 등 미국  주요 연구 심 들  롯  160여 개 들이 미국

리자 회(AUTM)에 가입 어 있다. 59  

                                                   
57 1983 에는 업에 지 용범 가 장 는 행 명  동 다(신용 , 2012). 

58 미국 연구 심 들  연구가 상업 는 것에  우   목소리도 있다. 

 분야  경우 공공연구  사  폐해  약사에게 막  익  주고 료  

약  폭등  야 했다는 이 있다(남희 , 2016)   

59  우리나라  카우 에는 국 64개 회원  TLO  지주회사가 가입 어 있다. 

국내 산단  역사는 2003  (산업 진   산 진에  법 ; 이  산 법)  

시행과 함께 시작 어 1980  이돌법  시행과 불어 시작  미국  산단 역사

에 해 20  갭  가지고 있다( 국 신  명곤 자, 2016. 2.14. 10  후  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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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미국 들  1억 달러가 는 료 입  거 는 이 생

겨났고 재  건  R&D 자를 다시 는 등 이   창

업에  다양  공사 를 만들어냈다.60 이에 여 이 노미스트지(The 

Economist)는 이-돌 법  “ 신  황 거 ”라고 칭송 도 다. 

 계  공 인 입법  거 었고 다른 나라들도 이   

법 를 도입 여 부지원  창출  명  이   사업  진

 도모 다.61 

미국 연  부는 이-돌 법 이후에도 1980  스티 슨- 이들러 법

(Stevenson-Wydler Act), 1986  연 이 법(Federal Technology Transfer 

Act), 1989  국가경쟁 이 법(National Competitiveness Technology 

Transfer Act) 등  해 이  진  지원 다. 

이-돌 법에 여 주목 만  결  Stanford v. Roche 소송이 있다. 

2011  6월, 미국 법원  미연  부  사용  명  특허권  

이-돌 법에 라 자동   이행 지 않는다고 결 다.62  

63 쟁  이-돌 법 에  미연  부  사용해 개  명  

특허권  가질  있는 사람이 명자인지, 아니면 미국 부 는 

인지에  것  미국  헌법  특허법  명자가 명에  특허

권  가진다고 고 있 며, 이-돌 법에 는  등이 귀속  택

                                                                                                                          
다)  

60 1980 부  미국 부  생  창업 업이 4000개 이상인 것  알  있 며, 

1996 과 2007  사이 미국  이  27만 9000개  일자리를 창출했고 1870억 

달러 상당  GDP에 여했다고 다( 국 신  획연재 이연희 자 2014.11.3일자) 

61 OECD 소속 부분  국가에  사  법  고 있다. 

62 「Board of Trustees of the Leland Stanford Junior University v. Roche Molecular Systems, Inc. et al」

결  미국 연 항소법원(CAFC)  결  추인 는 결  내 다. 

63 이돌법에  Stanford v. Roche 소송  경과 결( 국지식재산연구원 심 분 보고

 20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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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가진다고 규 어 있다.  

본건에  가  특허는 폴리 라아  연쇄 (PCR)  이용해  

인체 액 내  HIV(인간 면역결  이러스)를 량  고, 항

트  이러스  료 효과  상 도를 얻는 법에  것  이 특

허에   Stanford 과 Cetus사가 공동  개 해  것이

다.   

이 소송에 여 고등법원(CAFC)  CPA에 재 어 있  계약 용어 

“양도 는 것에 동 다(agree to assign)”는 단지 장래에 있어 권리를 양

도 는 “약속”  나타내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다. Holodniy

가 Stanford 이 했  CPA에 명  것만 는 명에  권리

가 Holodniy에  Stanford 에 양도 지는 않았다고 간주  것이다. 

, CAFC는 Cetus사가  VCA에 재  계약 용어인 “여 에 양도

다(will assign and do[es] hereby assign)”는 장래  명에  권리를 양

도 는 것  나타낸다고 시 다. 즉, Holodniy가 VCA에 명  시

에 , 장래  명에  권리를 Cetus사에 양도  것이 어 자신  

명에  권리를 잃었다고 간주 다. 라  CAFC는 Holodniy가 VCA

에 명  후에 Stanford  이행했  특허권 양도는 효라는 결

 내 다.  

이에 해 법원  특허권  명자에게 귀속 는 것  명자  고

용주가 그 특허권  얻  해 는 명자가 그 특허권  고용주에게 양

도 다는 사실   명 게 해야 고, 미국 특허법 2182조  

20135(b)(1)조, 5908조에 라 미연  부  이용 여 핵 재료, 핵

에 지에  명이 이루진 경우, 그 명에  권리는 미 부에 귀

속 다고 명시 어 있 나 이-돌 법  미연  부  는 계약  

 사람( 리 단체나 소 업)에게 특허권이 귀속 다고 명 어 있지

는 않는다는 이 를 들어, CAFC  결  추인 여 특허권  Roche사가 



 
73 

소 다는 결  내 다. 이러  에  법원  원래 이-돌 법이 

미연  부  는 계약   사람( 리 단체나 소 업)에게 귀

속 는 권리에 해, 미연  부  는 계약  실시  자  연  

부  어느 쪽이 우 인지를 명 게 고 있  뿐이라고 해 고 있

다.  라 , 이-돌 법  미연  부  아  창출  명  권

리를 “ 명자 부  그  는 계약    등 리 단체나 

소 업에 자동  이 시키는 법  아니다”라는 결  내리고 있

다.  

3)  직 명 규  

미국  경우 직 명에  직 인 소  법  없다. 미국에  

명자주 는 보통법(Common Law)에 해 인 는 것  명자주

에 라 명  원시  , 종업원 등 명자에게 그 소 권이 

귀속 다. 그러나 이러  보통법상  권리는 소 권 귀속  달리 는 

명  계약이 있  경우 소멸 다. 즉 본  미국  직 명  

종업원 명이라 여 특별  법  취  달리 규 지 않고 단지 계약

법  법리가 있  뿐이다. 계약에 해  소 명자 아닌 자가 명

에  소 권  취득 게 다는 에 , 미국법상 직 명  원시

 종업원에게 귀속 지만 계약에 거 사용자에게 양도가능 다. 

는 이  같  보통법   계약에 해 명에  소 권이 사용

자에게 양도가능  사실 계(factural grounds)  범 를 여 다.  

계약에 근거  소 권  취득  단지 리를 목  는 업뿐 아

니라  지 재산권  책에 도 범 게 드러난다. 라  

들  지 재산권, 특히 명  소 권과 여 다 과 같  추이

를 견   있다고 다. 

1. 명창출  여  자원  이용  경우 이 소 권 획득 

2. 명이 직  일 인 경우 이 소 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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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부 경우에는  자원이용이나 직  일 인지  여부를 지 

않고 이 소 권 획득 

명  원소 권  종업원에게 있 며 사용자는 고용계약 등 양당사자

 사  계약에 해 소 권  이 , 취득 게 며 보상규 도  없

다. 미국  직 명에  운  사용자-종업원 간 사  자 에 른 

계약과 거래 조건이 법  등  부  개입 없이 자 롭게 이루어진다. 

라  만일 사용자  종업원간 직 명에 여 모든 소 권  사용자

에게 귀속 다는 고용계약  체결  경우에도 당사자간 합 에  당

 계약  효 다.  특  명  해 고용  자가  명  소

권  사용자에게 인 다. 미국에  당사자 계약  사  자 가 우  

 있는 이 는 명에  가  인 , 명가 우  등  종업원  

상 이 보장  에 계약에 맡겨놓아도 사용자가 우월  지 를 이용

여 명  가 를 인 지 않는 향  거래를 곡 지 않  

이다. 결국 미국  원  명자주 를 취 나 계약  직 명  

사용자 귀속    있어 사용자주 에 버 가는 효과를 가진다(

태, 2016).  

 

4)  타 

스탠포드  를 보면, 연구노  공  가 있는 스탠포드  

모든 근 자는 근 시작  조건  다 과 같  계약 에 명 여야 

다. 

<  17> 스탠포드 직원에  특허  작권 계약 

I understand that, consistent with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Stanford 

University is governed in the handling of intellectual property by its official policies 

titled Inventions, Patents and Licensing and Copyright Policy (both published in the 

Research Policy Handbook), and I agree to abide by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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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ies, as they may be amended from time to time. 

Pursuant to those policies, and in consideration of my employment by Stanford, the 

receipt of remuneration from Stanford, participation in projects administered by 

Stanford, access to or use of facilities provided by Stanford and/or other valuable 

consideration, I hereby agree as follows: 

I will disclose to Stanford all potentially patentable inventions conceived or first 

reduced to practice in whole or in part in the course of my University responsibilities 

or with more than incidental use of University resources. I further agree to assign to 

Stanford all my right, title and interest in such patentable inventions and to execute 

and deliver all documents and do any and all things necessary and proper on my part 

to effect such assignment. 

미국  경우 공동연구에 참여  , 리 연구소, 업( 소․ 업) 

등에 원  지 재산권이 귀속 다. 이 경우 부에 해 독

이고 Royalty-free  사용권  가지는 것이다. 다만, 나사(NASA) 는 에

지 분야  같이 지 재산권  업  사항인 경우에는 용 지 

않고, 이들 업  사안별 (case by case) 별도 검토를 거쳐야 다. , 

여  말 는 지 재산권  특허권․ 작권 외에 Know- how 등이 포함  

개 이다. 다만, 지 재산권 귀속에 해 는 다 과 같  조건이 있다.  

①미국 부는 상업  목  계 인 실시권  보 다. 이러

 실시권  독 이고 양도   없 며, 철회   없는 일시불

(paid-up)  Royalty-free  사용 다.  

②부여  지 재산권  연 부  동  없이 타인에게 양도   없다. 

이 경우 소 업에  지 재산권 사용   노  실시해야 다

(Small business preference). 

③다  경우에는 부여  지 재산권  철회, 이 이루어질  있

다. 그 지 않 면  사용자에게 지 재산권  타 , 부분 ,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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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허용 도  연 부가 지 재산권 소 자에게 요청   있

다(March-in Rights). 

(1) 납득  만  간 안에 특허  실시, 작권, 명 결과, 논  공

 등  상용  조 가 이루어지지 않았   

(2) 공공  보건과 안 에 요   

(3) 연 부  각종 법 이  공공 목  달 에 요   

(4)연 부  사  동  없이 지 재산권  조․실시가 실질

(substantially)  미국 토 내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  경우 

④ 부 자 지원에 해 생  지 재산권  소   차  

요  것  다 과 같다. 

(1) 명자 부  지 재산권 생 사실  통보  경우, 2개월 이내

에 연 부에 그 사실  보고해야 함. 

(2) 연 부에 지 재산권 생 사실 통보  동시에 해당 지 재산권

 공 , 상업  등에  구체  계획도 함께 출해야 함. 

(3) 지 재산권  보   구체 인 조 , 즉 미국과 외국에  

특허 출원 여부, 진행상황, 논 지에  원고 출 여부, 게재 승인 

여부 등도 연 부에 알 야 함. 

(4) 별도  사 가 없는  연 부가 인 는 해당 지 재산권  

지 간  2  함. 

미국  경우 TLO에  이  입 이 생 면 TLO 부 에 는 첫

번째, 인건  등  TLO경상경  15%를 외 고,  번째, 특허경 를 

외 고,  번째,  외,  번째 , : 과( ): 명자가 3

분 1씩 분 는 책  펴고 있 며, 이것이 이   시킬 

 있는 가장 합리 인 료 분 책  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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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 

미법 국가는 법 국가(common law country)이  에 법  

규 는 경우보다 구체 인 사건에  결 들  이루어진 법

이 우  용 는 경우가 많아, 법이 용  여지가 크지 않 며, 이

 계약법  가장 범 고 강 게 ‘계약자  원 (契約自由  原

則)’이 용 는 분야  계약 효나 취소  사 에 해당 지 않는  

거  부분이 당사자간 계약에 여 그 내용이 해지  에 계약

상 생   있는 모든 경우  를 상 여 Client  이익  보   

있는 규  재 여야  에 분량이 어질  에 없다.  

욱이 업과 업간  계약  업과 소 자  계약과 달리 자신  

이익  충분히 계산 고 보  상능 (bargaining power)  가진 ‘상인

(商人)’간  계약  보  에 심히 불평등  내용  계약이라도 어

지간해 는 계약 취소사 인 ‘ 양심 인 계약(unconscientious contract)’

 인  힘들다.  

럽  인  국가인 국과 독일  경우에는 사용자  명에 

 소 권 취득과 보상규  법 써 명시  보장 고 있다.  

국가는 명에  원시  귀속   다른 주체에게 고 있다. 국

만이 타국들과 다르게 명에  소 권  원시  귀속  사용자에게 

고 있다. 직 명  용  사용자 내지 타 업에 실시 거나 라이

싱 는 것이므  소 권  원시  귀속  사용자에게 고 있다는 사실만

 국이 명가  권리를 잘 보장 지 않고 있다고 볼  없다. 실  

명에  보상이 당 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요 데, 직 명에  보상 이 충분히 높다면 원소 권  귀속주체

를 구에게  것인가  계없이 법 에 해 사용자  소 권 취득이 

가능  이다. 소 권  원시  귀속  명 고 합리  규

는 자체가 업 운  안   가능  높여 용  증진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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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Lambert Toolkit  ·공공연구 과 업  공동연구 약 가이드라

인이다.  

산  해 2003  12월 국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작업

(working group)에  장인 Richard Lambert에 해 었다. 이 킷  

목  산  회를 고 공 인 산  모델이 

고 책 토 과  진 는 아이 어를 공  해  만들어 다. 

여 에는 산  지식이 에 여 IP 귀속과 용, 이  등이 포함

어 있다.   

국 , 업 등이 국 공동연구 트 행  약 체결 시 

연구 과인 특허권 소  용, 과 분에 해 참조   있는 공동연

구 별 가이드라인  크게 6가지   나 다.64 

 

<  18> 램버트 킷 개  타임라인 

 

출처: 국IPO, 2013 

 

                                                   
64 http://www.ipo.gov.uk/whyuse/research/lambert/lambert-intro/lambert-history.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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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버트 킷  2003  만들어  재 지 국 내외  산  계약에 

용 었다. 이 킷  국  , 업 등이 국 공동연구 트 

행  약 체결 시 연구 과인 특허권 소  용, 과 분에 해 

참조   있는 공동연구 별 가이드라인이다.65 5개   나

어지며 과 업간 지재권  어느 쪽에 귀속시킬 것인지에 여 자

히 규 어 있다.  

이 킷  국  높  국가경쟁  가진  R&D를 업이 용

도    것  연구는 이, 지원  업이 다고 본다. 5개  

  3개는 이 소 권  갖는 것  업  1) 독  사

용 거나 2) 라이 스를 거나 3)  지식재산권  양도   있

다. 업이 소 권  갖  경우에는 4) 에게 상업  사용 거

나 5) 출 시 허락  도  고 있다.  

킷  업이 지식재산권  소 는 데에는  보고 있 며 

 이해도 잘 고 있다.  

<  19> 램버트 킷 약  종  

출처: https://www.gov.uk/lambert-toolkit 

                                                   
65 http://www.ipo.gov.uk/whyuse/research/lambert/lambert-intro/lambert-history.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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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가지  나 어진다.  

<  20> 램버트 킷 약   

 

출처: https://www.gov.uk/lambert-tool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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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일과 럽연합 

독일  연구개 자가 지재권  소 는 것이 원 이며, 부는 부 

내부에  상 통상실시권과 과 신과 부조달 목  해  

3자에  재실시권  보 고 있다. 특히, 부지원 이 50% 이상일 

경우 업이 이미 보 고 있는 특허에 해 도 통상실시권  요구  

 있다.  

독일  경우 소 권  원시  귀속  종업원에게 있 나 승계 등  차

가 체계  이루어  있어 사용자가 권리를 양도 거나 이후 직 명

 용   불편함이 없다. 

독일에 는 업이 종업원  직 명  승계  경우 국내 특허출원  

다. 만일 독일 업이 직 명  승계 나 이를 독일특허  

출원 지 않  경우 종업원  업 명 , 업 용 , 상  직 명

 독일특허  출원   있다. 

이에 여 독일 직 명 도는 독일 업이 직 명  승계 여 독

일특허를 출원 나 이를 해외특허  출원 지 않  경우, 종업원  

상  직 명에  해외특허에  권리를 독일 업 부  찾아  

용   있도  규 다. 이를 통 여 독일 종업원  업이 심  

울이지 않는, 즉 업에게 요 지 않는 직 명  자신이 창업 는 

이  통 여 용   있는 회를 가질  있다. 즉 독일  자국 

내에  어 게 창출  명  효  용  여 업에게는  신

게 직 명  승계 도  압  가 는 동시에 종업원에게는 자신  

직 명  직  용   있는 회를 공 는 것이다. 이  같이 직

명 도에 도 독일인  실용  지 를 엿볼  있다(심 택, 2016). 

랑스  경우 부는 연구개 과를 업이 실  이용 다고 는 

일 인 를 는 것 이외에 그 용 등에 해 개입 지 않는 것

이 원 이다. 이에 라 업이 특허등 시 특허에 국․공 명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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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면 국가는 상  통상실시권  가진다.  

EU  경우 ‘Rules of participation’에 해 FP6 사업에  생  지 재

산권  다  경우에는 EU에 귀속  원  다. 즉, ①EU 연구

(JRC)에  생  것, ②EU 부조달에  것, ③EU가 임명  독

립 가(independent expert)  산출 인 경우가 그것이다. 그리고 그  

경우  다  조건에 해당 는 에는 연구사업에 참여  들  소

 다. 

<  21> EU 연구사업 소  조건 

①단  연구사업에 참여 는 법인 는 소 3개임. 지 재산권  가능  단일 

법인에 귀속 는 것이 람직 나, 공동 소   경우 연구과  실시 이 에 

이에  참여 당사자간 명  합 가 있어야 함, ②3개 법인  어느 나, 

는 모 가 지 재산권  타인에게 양도 고자  경우, 소 60일 이 에 그 내

용  다른 법인들과 EU에 알  동 를 얻어야 함. ③연구에 참여  법인들  

지 재산권에  구체  실행계획  립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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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타 국가 

캐나다도 부 소  지식재산권 보  용   다각  연구를 진

행 고 있다. 라  가들이 합 여 시  16개 책 향  5개 

향이 시 고 있다.  

<  22> 캐나다  부 소  지식재산권 책 향 

① 부 소  지 재산권  상업  용도  양도 는 경우 이러  양

도가 경 사회  캐나다에 주는 택  극 다는 목 에 부합

게 결 어야 함. ②지 재산권  종 는 특허권․ 작권  Know-how, 

상거래에   등 경  가 가 있는 모  지식  포함함. ③상업  

용도  특 업에게 독 사용권  허용 는 경우에도 상업  목

 부가 계속 사용권  보해야 함. ④지 재산권 양도시 명  목

 일  시토  해야 며, 이  달 에 실  경우 부가 지 재

산권  회   있도  해야 함. ⑤ 부  사 동  없이, 양도  지

재산권  타인에게 양도 불가능함. 

지식재산 과 가 를 민간 업에게 공함 써  연구를 통

해 품  등 용연구 지 도 는 지식재산  산 연 모델 개

 요 다.  그  벨 에 소재 자 연구소(IMEC: Inter-university 

Micro-electronics Center)  산업  그램(IAP: Industrial Affiliation 

Program)  지식재산(IP) 모델  살펴보면 모든 참여자들과 미리 향 

IP 약  맺 써 모든 참여자들이 가 를   있도  보장  

요가 있다. 특허  해 특히 background IP  개 과 foreground IP  

공동소   업  IP 단독 소  등 다양  IP 그램  운 에  

규 이 요 데 여  background IP는 계약체결 이 부  이 사

 가지고 있  각자 고  지식재산권  말 며, foreground IP는 계

약체결 이후  트 행  통해 해당 과 에  생 는 새 운 지

식재산권  말 다. 공동연구 결과인 IP를 경지식  용함 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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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충 여 장  트 십에  에 시스  구축   있게 

다. 

국  원  사용자주 를 취 여 직 명에 해 사용자  종

업원간  특별  약 이 없는 경우에 사용자가 특허를  권리를 취득

다.  

일본  경우 부  민간이 공동연구결과 생  연구 과는 연구 여

도에 라 공동소 를 원  다. 국 공동연구  경우에는 개별 

트, 상 국 특허 도, 독 지법에 라 귀속 계가 결 다. 

일본  경우 원 귀속  종업원에게 고 사용자  권리 취득  고용계

약에 맡 면 도 보상규  고 있었 나,66 2015  7월에 직 명 

도를 원  ‘ 명자주 ’에  ‘사용자주 ’  다. 이는 2013

 ‘지 재산 책 ’  나  직 명 도  개  추진 는데 

여 에 사용자주 를 원  면  ∙연구  등에 해 는 명

자주 를 병존 고 있다.  

개  일본 특허법 35조 3항  계약, 근 규  등  사용자에게 

특허를  권리를 취득 도   경우에는 특허를  권리가  사

용자에게 귀속 도  다.  특허법 35조 5항  불합리  단

에  견가능  높이   지침안  다.67 일본  그 동

안 직 명에  보상  강 여 재는 보상에  부담이  커

 업 경쟁  약 시키므  사용자에게 원시귀속  자는 논 가 진

행 어 다. 이 개 안  종업원  직 명에 해 사용자 귀속  원

 면  당사자 계약  시 는 사  자  원  채택 고 있다(

                                                   
66 도  볼  권리귀속도 종업원에게 고, 보상도 보장 면 도 사용자에게 이 여

부에 여 계약에 해 게 함 써 명가인 종업원  권리보장  게 고 있

는 것이라   있다.  

67 특허법 35조 5항  종업원에게 상당  이익  주는 경우란 계약, 근 규 , 그 

규 에 해 직 명에 계   그  경 상  이익  종업원 등이 는 이

익  내용이 결 는 과  미 다. 



 
85 

태, 2016).   직 명에  사용자  용도를 강 는 향

 개 었는데, 사용자주  에 른  해소를 해 종업원에게 

상당  이익청구권  부여 고 내용 ∙ 차  합리  담보 는 가이드

라인 책  법 다.68  원시 귀속 시  명이 어 특허를 

 권리가 생  부 이며 이러  귀속에 라 종업원 등  상당  

 타 경 상  이익   권리가 생 게 다.69  가 이외

 경 상  이익에 해 도 상 히 규 여 직 명자에  다양  

인 티 를 공   있는 근거를 마 고 있 며 법  근거를 가진 지

침   가능   마 고 있다.  

 

<그림 5> 일본 개 특허법  사용자 귀속 모델 

출처: 태, 2016 

 
                                                   

68 특허법 35조 5항  불합리  단에  견가능  높이  해 는 이번

지침안  사용자  종업원 등 사 에  계약, 근 규 에   내용  단 법, 

차 등  에   규 여 분쟁  사  지 고 있는데, 지침에 라 

상당   그  경 상  이익에  내용이 결 다(2016  4월 1일 개  특

허법 시행 이후 고시).  

69  이외  상당  이익  는 사용자 등 부담에   회 부여, 스톡

 부여,  처우 향상  는 승진 는 승격, 법   취업규  소  일 ∙

간  월  가  부여, 직 명에 계  특허권에  용실시권   

는 통상실시권  허락 등  시  들  있 며, 창장 등 여는 경  가 를 가

진다고 평가   없어 외 다( 태,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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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외  ∙ 소 업 등 종업원 귀속  희망 는 법인이 사

에 직 명규 에 해 귀속  사 시를 지 않  경우에는 원시

 종업원 등에 귀속 다. 구체   경우 종업원인 직원이 

 명이 직 명이라면 직 명규 이 당연히 용 며 과 고용

계가 없는 생  일  종업원에 해당 지 않 므  원  

직 명에 해당 지 않는다. 다만 특  연구 트에 참가 는 

생  과 계약  체결 고 고용 계가 있는 경우 생이 당해 연구 

트 에  명  직 명에 해당 다.  

 

<그림 6> 일본 개 특허법에  종업원 귀속 모델 

 

출처: 태,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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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국내외 법   

진국들  연구 과  “연구개 자 귀속” 원 에 입각 여 국가연구

개 사업  추진해 며 우리나라는 귀속권  주 연구  소 를 원

 나 이를 개  소  개 다. 국가연구개 사업에

 산  공동연구 과 귀속  부분 국가별  법  명 히 규

어 있다. 미국  경우 산  공동연구  과는 명자 귀속원  

며 공동연구 결과에  지식재산권   소   실시 권리를 

상  크게 인 고 있다. 이 돌(Bayh-Dole)법에 해 명자 귀

속원 에 라  소 여 소 업인 경우에는 외  소 가 가

능 다.  공동 연구 업에게 통상 실시권  부여 고, 업  동  없

이 3자에게 실시 가능 도  고 있다.  

일본 역시 일본  Bayh-Dole법이라고 불리는 ‘산업 재생특별조 법’

에 해 원  명자 귀속원 에 라  소 도  고 공동 

명  경우 공동소 도  면  공동연구 업이 실시를 희망 는 경

우 우  실시권  부여 도  고 있다. 과 업  여도를  

공동소 도 인 고 있다.  

민간 연구개 사업에  산  공동연구 과 귀속  부분 계약에 

해 이루어진다. 미국에 는 ‘ 명자 귀속원 ’  며, 공동연구 결과

에  지식재산권   소  실시 권리를 상  크게 인

고 있다. 업인 커드  경우에도 산 공동연구 약 에 

업이 용만  부담  경우  소 권  인 고 있다. 일본  

‘ 명자 귀속원 ’  며, 과 업  여도를  공동소

도 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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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국내외 법   주요국  공 특허권  법  

 

출처: 특허청(2014), 창조경  강 를  특허 도 신 주요 쟁 과  

 

지분 양도  통상실시권 허락에 여 국, 일본, 국  공 특허권

에 여 원 동 가 요 며 이익 분  는 없다. 미국, 랑스  

경우 지분 양도  통상실시권 허락  자 이다.70 미국  경우 이익 분  

도 없는데 해, 랑스  경우 지분 양도  통상실시권 허락에  타 

공 자에게 우 매 권  주고 있 며, 미실시 공 자에  이익 분 

가 있다. 독일  실시허락  공 자  동 를 얻어야 나 지분양도

는 단독  가능 며 이익 분에 있어 공 자에게 지분에 상 는 보상

 해야 다. 국  경우 지분 양도는 원 동 가 요 나 통상실시

권 허락  자 이며 실시허락시 이익 분  가 있다.  

이  같이 국가들마다 공 특허권에  도가 다른 것  그 나라  

사 이  것  우리나라는 일본, 국과 같이 고 있지만, 구체

 살펴볼  좀 재산권 용에 여 좀  극 인 도가 요

다.  

국가 연구개 사업에  산  공동연구 과 귀속  부분 국가별  

법  명 히 규 어 있다. 미국  경우 이 돌(Bayh-Dole)법에 

                                                   
70  나라 모  독 인 통상실시권  단독허락이 가능 나, 통상실시권이 아닌 경우(독

)에는 공 자  동 를 얻어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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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명자 귀속원 에 라  소 여 소 업인 경우에는 외

 소 가 가능 다.  공동 연구 업에게 통상실시권  부여 고, 

업  동  없이 3자에게 실시 가능 도  고 있다.  

일본 역시 일본  Bayh-Dole법이라고 불리는 ‘산업 재생특별조 법’

에 해 원  명자 귀속원 에 라  소 도  고 공동 

명  경우 공동소 도  면  공동연구 업이 실시를 희망 는 경

우 우  실시권  부여 도  고 있다.  

민간 연구개 사업에  산  공동연구 과 귀속  부분 계약에  

이루어진다. 미국에 는 ‘ 명자 귀속원 ’  며, 공동연구 결과에 

 지식재산권   소  실시 권리를 상  크게 인 고 

있다. 업인 HP  산 공동연구 약 에도 업이 용만  부

담  경우  소 권  인 고 있다.  일본  ‘ 명자 귀속원 ’

 며, 과 업  여도를  공동소 도 인 다.  

직 명  개 과 입법 태는 나라마다 매우 다르다. 그러나 보통 특

허법 등  산업재산권법  직 명에 해 특허를  권리가 원시

 명자인 자연인에게 귀속 고 사용자 등  상  통상실시권만  취

득 거나 근 규 이나 고용계약에 라 특허  권리를 약 승계  

 있는 권 만  가진다. 과거에는 외  국만 직 명에 

여 사용자주 를 채택 고 있었 나 2015  7월 일본이 특허법 개  통

해 직 명 권리귀속  원  ‘사용자주 ’  개 고 이 개  

특허법  2016  4월 1일 시행 었다.71  

국가별 직 명 도를 살펴보면, 국ㆍ미국  사용자는 고용계약  

통해 직 명에  약 승계  권리를 취득 고 국ㆍ독일ㆍ일본  

사용자는 법 상 당연히 취득 게 다.  

                                                   
71 사용자주 ’란 종업원이  직 명에  특허를 출원  권리가 원시  사용자에

게 귀속 는 원  미 며 ‘ 명자주 ’는 특허를  권리를 사용자 등에게 귀속

고 사용자들이 특허출원  해 는 종업원에게 권리를 양 는 것이 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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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직 명에  주요국  입법 향  

구분 국 미국 국 독일 일본 

소 권 원시  귀속 종업원 종업원 사용자 종업원 사용자 

사용자  소 권 

취득 법 

고용 

계약 등 

고용 

계약 등 

법 상 

취득 

법 상 

취득 

고용 

계약 등 

사용자 권리취득시 

보상규  

있  없  있  있  있  

출처: 해도, 2014 

 

<  14>과 같이 직 명에  소 권  원시  귀속, 사용자  소

권 취득 법  사용자 권리 취득 시 보상규  국가별  차이를 갖는다. 

국가 간 가장 큰 차이는 국  직 명에 해 사용자에게 원시  

소 권  귀속시키는 면 다른 국가들  종업원에게 귀속시키면  사용

자에게는 ‘통상실시권’ 도  권리를 부여 고 있다는 것이다.  

 같이 국  사용자주 , 독일  종업원주 가 원   

는 것처럼 보이나 구체 인 부 규 들과 운  살펴 보면 자국  

지식재산권 법  산 연  경에 라 사용자  종업원 모  직

명이 진 도  구 어 있  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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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직 명  

구분 국 미국 국 독일 일본 

명에  소 권  

원시  귀속 
종업원 종업원 사용자 종업원 종업원 

사용자  명에  

소 권 취득 법 
고용계약 등 고용계약 등 법 상 취득 법 상 취득 고용계약 등 

사용자가 명에   

 권리 취득 시  

보상규  

有 無 有 有 有 

출처: 해도, 2014 

우리나라  경우, 직 명 권리귀속에 여 행 명자주  지 

고 직 명 보상 강 를 통  명 욕 고취가 요  시 이다. 직

명  귀속과 여 명자주  사용자주  어느 도가 일

 다고 볼  없 며, 각국  요에 맞도  운  요가 있다.  

지식재산 과 가 를 민간 업에게 공함 써  연구를 통

해 품  등 용연구 지 도 는 지식재산  산 연 모델 개

 요 다.   

그  벨 에 소재 자 연구소(IMEC: Inter-university Micro-

electronics Center)  산업  그램(IAP: Industrial Affiliation Program)  

지식재산(IP) 모델   살펴보면 모든 참여자들과 미리 향 IP 약  

맺 써 모든 참여자들이 가 를   있도  보장  요가 있

다. 특허  해 특히 background IP  개 과 foreground IP  공동소  

 업  IP 단독 소  등 다양  IP 그램  운 에  규 이 

요 데 여  background IP는 계약체결 이 부  이 사  가

지고 있  각자 고  지식재산권  말 며, foreground IP는 계약체결 이

후  트 행  통해 해당 과 에  생 는 새 운 지식재산권  

말 다. 공동연구 결과인 IP를 경지식  용함 써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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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여 장  트 쉽에  에 시스  구축   있게 다 

 경우 명  주체임에도 계약 등 불공  행  인해 특허

권  소 지 못 는 상 생 고 있는데 국가 R&D  공동연구‘08

에는 64.8%, 산‧   산‧ ‧연 공동연구 26.1%를 차지 고 있다. 국내

에 는 실  P공  경우 업단독 소 가 많았다. 타  욱 사

이 불리  것  상 다.  해외에 는 미국, 일본  경우 산 공동연구

에 있어 이 소 권 취득 거나 공동소 태  소 권이 분 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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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장  우리나라 산 연 공동연구 법  

  개 안 

１    

공동연구 지식재산권 귀속  용  근간이 는 과 본법 11

조3(국가연구개 사업 과  소 ∙ 리  용 진)과 11조 4( 료

 징   사용)는 그 동안 여러 차  개  통해 들이 계속 

보 어 다. 그러나 아직도 귀속과 용에  법 책 인 원 이나 

향이 없이 구체  는 부분만 검토 여 개 어  에 

늘 새 운 부작용이나 들이 나타나고 있다. 일 큰 는 본법

에  다루어야  내용과 통 인 공동 리규 에  임  통해 규

고 있는 것 사이에 간극이 크다는 이다. 국가연구개 사업  결과

에  귀속 는 그 이용  료  징  사용과  내용  국

재산법, 품 리법 등 존  소  이용에  법 에   

외규  는 것이라 볼  있어 드시 법 에 그 근거를 어야 

겠 나 통 에  이를 규 는 것  법 사항  임 근거 없이 

통 에  규  것  지나  포 임근거  법 주 에 어 난다고 

볼  있다. 

 직 명 보상  사  자 에 라 처리 고 있는 미국과 달리 우

리는 ‘ 명진 법’  직 명보상  규 고 있는데, 구체 인 보상 

등에  이러  명진 법과 특허법과 같  다른 법  사이에 공 이 존

재 여 실질  보상  시행이 잘 이루어지지 어 운 이 있다. 

특허법상  명자 시 도  명진 법상 직 명보상  도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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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연계 어 운용 지 못 고 있는 것이다( 승균∙ , 2015).  

재 국가연구개 과  료 도  운 도 료 징 상 여부 

결  부처마다  각각  고 있는데 ‘  실시여부’를  

는 부처  ‘ 공  과 ’에 여 징 는 들이 있다( 해도, 

2010). 이 게 각 부처간 추진 는 연구개 사업마다 료 징 이 

다른 것  특히 이 시 어느 에 라 실시계약  체결해야 

는가를 고 란  야 다. 범부처 공통  마   ‘ 부 

료 도 개 (안)’  아직 이 를 히 해결 지 못 고 있다.  

용과 해 특히 국가연구개   법  체계는 일 법 인 격

 가지는 과 본법과 이 과 사업  부분에  특별법 인 

격  가진  이   사업  진에  법  분  개  

근거법  어 구체 인 사항  고 있다. 통 인 공동 리규

 근건  부처별 고시 는 훈 에  개별  고 있는  법체

계는 이 과 사업 를 어 게 다. 특히 해외 이  경우 부

경쟁 지법, 외국인 자 진법, 법, 산업 법, 지식재산권법 등 여러 

법  함께 야 에  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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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개 안 

1.  법경  이 에  개 안 검토 

법 에 잘 알 진 사회과  에   이 들  지식재산권 분 에 

 분   평가, 향후 개 안  모색 는데 근거가 며  

공 다. 이러  이  재산권과 거래 용 이 과, 주인- 리인 이 , 게

임이  나 어 볼  있다. 이들 이 들  일 인 격  가지나 

상  명 고 구체 인 법 책  원  는데 상당  함 를 

공해 다. 법  개 과 가이드라인 마 , 사  계약  상  원 과 향

 공해   있다. 여   이  간단히 살펴보고 지식재산권 귀

속과 용에 어떠  함 를 주는지 살펴보  다.    

1)  재산권과 거래 용 이  소개  용가능  

재산권  특  재 나 용역  사용· 익·처분에  포  권  

미 다. 법경  시작에  볼  존 는 거  모든 실 법들  재산

권법  격  갖는다( 일 , 2008: 23). 연구개   법  역시 과인 

지식재산에  권리  귀속과 용  다루고 있어 재산권법  격  

갖는다고 볼  있다. 재산권법이 드시 경 장  진 는데 람직

 향  , 지 지는 않  에(North, Thomas et al., 1973: 8), 재

산권  잘 해야 며 계약  실행 이 보장   있다. 즈(Coase)는  

도가 거래 용  결 는  구조를 공 다고 다. 재산가

는 일  사용과 에  타인  사용  는데 요  용이 클

 락 는데(Streit, 1998), 이  같이 재산권과 거래 용   계

를 갖는다. 즉, 거래 용이 낮아지면 재산가 가 증 고  재산권이 

면 거래 용이 낮아지는 역  상 인과 계를 갖는다( 일 , 2008). 

라  행 자들  재산권  잘 립 여 거래 용  낮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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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용  낮추어 재산가 를 높이고자 며 이러  행 자들  인  

재산권 도 변  동인이 다. 연구개   법 역시 핵심 과인 지

식재산에 해 지식재산권  거나 거래 용  낮춤 써 지식재산

 가 를 높일  있게 다.72   

이러  논리는 그 동안 지식재산권  법  명 게 규 는 근

거가 었다. 재산권  명 히  거래 용도 어들고 그 결과 다시 

재산권  가 가 라가는 이 이루어질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 재산권과 여 미국 컬럼 아  법 과 인 마이클 

헬러는 ‘그리드락(gridlock)’이라는  사  소 권이 지나 게 많아

지면 부를 창출 지 못 고 히  모 가 손해를 보는 상황에 이르게 

는 경 동  체 상  명 다.73  그는 “ 신  계속 진 는데 

우리는 편  쉽고 합 는 어 운 존  낡  소 권 체 에 갇

 있다.  많  사람이  작게 편  조각들  소 면 

 실 고 부는 사라지며 모든 사람  손해를 입는다.”라고 지 다.  

구체   많  사람이  작  조각들  소 게 면 자원

 용   없는 지경에 이르러 아 도 소 권  행사   없게 고 

아  것도 생산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 공 재  극(tragedy of 

anti-commons)’이 나타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  이러  상이 

나타나는  부동산,  등뿐만 아니라 지식재산에 분야에 도 나

                                                   
72 거래 용  개  즈(Coase), 리암슨(Williamson), 노스(North) 등  자들에 해 이

었다. 즈  경우 거래 용  시장 거래에  거래를 원 는 사람  찾아내고, 그 

사람에게 거래 조건  알 주고, 계약이 이루어지도  상 고, 계약 를 작 고, 계약 

조건  를 실히 검 는 등에 소요 는 용  본다(Coase, 1960: 15). 해보

면 거래 용  연구   자들간에는 거래 용에 여 ‘거래행 에 는 용’이

라는 공통  견해를 가지고 있 면 도 이러  거래 용이 소요 는 거래  용에 

여는 조 씩 다르다. 즈는 주  시장에  거래를 상  며, 리암슨  거래

용  조직에 용 고 있 며, 노스는 시장에  경  거래뿐만 아니라 재산권과 

여 사회 ,  거래에  소요 는 용도 거래 용에 포함 여 거래 용  개

 용 역  여 사용 고 있다.  

73 차 에  생 는 통 체를 일컫는 상황  가리키는 ‘그리드락’  특허가 편  

소 권  나 어질 경우 신  해   있다는 시지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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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고 있  보여주고 있다.  

그 사  그는 십 명에 달 는 특허 소 자들이 결과  신약 개

 해 는 경우를 들고 있는데 사스  료 가 개 지 않는 것  

이 부족해 가 아니라 많  특허 소 자들  찾는 것도, 막  

가를 지불  도 없 뿐 러 가를 포함  자  익 사이에 나타나

는 간극이  커 약회사들이 개  포  이라고 지 다. 

 미국 폰  통  품질이 편없는 이 도, 원 작권자는 늘어

나는데 시장  어드는 것  그 그리드락이 나타난 것  보고 있

다.  

이  같  재산권과 거래 용  함 는 크게  가지  나 어볼  있

다. 첫째, 재산권  명 히 규 는 것  거래 용  이고 결국 재산가

를 높이는데  요 므  법  공동연구  지식재산권 귀속  

용 규  구체  규 여 법  안 과 가능  높이는 것

이 람직 다. 째, 즈  거래 용이 에 르면 거래 용이 0일 경우 

구에게 재산권이 귀속 느냐에 계없이 효 이 달 지만 거래 용

이 클 경우 재산권  원시 귀속  구에게 느냐는 매우 요  가 

므  공동연구  재산권 귀속  신 히 결 해야 다. 째, 재산권이 

 잘게 나 어지는 경우 그리드락이 나타날  있 에 해야 다.  

2)  주인 리인 이  소개  용가능  검토 

주인(principal)이 리인(agent)  여  자신  이익과  행 를 

재량  해결해  것  부탁 는 주인- 리인 계에  나타나는 여러 

를 다루는 이  말 다. 리인 계에 는 리인    

심 사항과 주인  그것이 일 지 않거나 주인이 리인에 해 지

식과 보가 부족  에 리인이 주인  이익  충실 게 변 고 

보 지 못 는 리인 (agency problem)가 생 다. 이 이  주인

과 리인 간  보  불균 , 감시  불  등  도  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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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차 , 역 택  가 생  소지가 있 며, 이러   

 극소  해 리인 용이 다고 주장 다. 

경 에  시장실 를 명 면  여러 분야에 용 고 있는 주인

리인 이  지식재산권 분야에도 다 과 같이 용 여 함 를 찾아볼 

 있다.  

첫째, 공동연구  지식재산권 귀속  용  법  는 재산권 

립 주체는 입법부를 롯  부  이들  일종  리인이다. 이들  

공동연구 주체들  이익  국민 체  공익  변 고 있는데, 승진과 

득  같  리인 자신  이익  추구  경우 재산권  귀속과 용이 

람직 지 못  향  이루어질  있다. 이는 마  솔 몬과 같  

명  재 장이 아니라 자  이익에 함몰  리인  지식재산권  창출

자  지식재산  가장 가  있게   있는 귀속 주체를 분별  신

(signal)를 찾지 못  가능 이 크다. 라  이 과 사업  경우 

명가  이  담당 (산 단, 지주회사)  담당자들  인

 나 어 살펴볼 요가 있다.  

째, 민간 공동연구 당사자들간  약에 있어 도 사  계약  경우 

요  역  는 리인인 법조인도 자  이익  추구  가능 이 있

다. 라  계약  작   분쟁 생시에 이를 해결 는 과 에 도 주

인 리인   다른 이해  인 여 공동연구  지식재산권이 사장 는 

일이 없도  해야 다.        

3)  게임이  소개  용가능  검토 

지재권 분  상황  ‘죄  마’ 상황과 슷  면이 있다. 내쉬

 균 이  게임에 참가 는 경 자들  상 이 택  략  

  있 며, 이  같이 주어진 상황 에  경 자들  자신에게 리

  략  택 다고 고 있다. 내쉬는 어떻게 자신  

택이 상  사결 에 향  미 고, 동시에 자신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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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에 어떻게 향  는지를 감안해 게임 경 자가 내리는 종 결  과

 이  명했다. 이러  과  통해 게임 경 자들 모 가 상

이 내린 택 에  자신  택이  결과라는 결 에 이르면 

이를 내쉬균 에 도달했다고 다. 

앞  에  A  B 모 가 자신에게 가장 리  향  택  자

 결과는 각자 5  내쉬균 에 해당 다. 는 이들 자들

이 모  를 지 부인했다면  사람 모  1  량  일 

 있었다. 그런데 자신  이익  추구 다 보니 각자 5  악  상

태에 진 것이다. 이   사람이   합  살펴보면 내쉬균

 결과는 10  감이다. 이 모  부인했 면  합  2 이고  

 사람  부인 고  사람  자  경우에도  합  9 이다. 내쉬

균  결과는 악  상태인 것이다. 그래  이 상황  마이다. 게임

상황에  내쉬균  결과 게임참가자 모 에게 이 아닌 악  결과

를 가 는 마가 생   있다. 내쉬 균  결과가 악  상태

 귀결  것  자 각자가 자신  이익  해 행동했  이다. 

즉 개인  이익추구가 자 체  이익  귀결 지 못  것이다. 내

쉬는 각자가 자신에게  이익  주는 택  해  노  다

면 결국 집단 체 는  택에 이룰  없  명  것이다.  

지재권  경우에도 양쪽 모  지재권  요구  경우 죄  마  

같이 이 아닌 악  결과를 가 는 마가 생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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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식재산권 귀속  용에  이  용  

법경  이  지식재산권  귀속과 용 단계에  다양 게 용

어 명   있 며 람직  법 책  원리들  해는데 용 다.  

지식재산권 귀속  는 공식  도인 법규 에는 재산권과 거래

용이  용 여 도  귀속  명 고 복잡 지 않는 소 권 

 거래 용  낮추는 향  는 것이 요 다는 함 를 다.  

공식 인 사  계약과 가이드라인 에는 게임이  용해 상

과 나  보 (pay off)를  게임상황에  상  는 것  상   

있다.  권리  용에 는 지식재산권 리 과 원소 자  이  

 보상  이해 계를 살 는데 함 를 공 다. 법경  이 들  공

동연구  지식재산권 귀속과 용에 용 여 안   있는 개 안  

다 과 같다.  

첫째, 공동연구  지식재산권 귀속  용 규  구체  명 히

규 여 법  안 과 가능  높이는 것이 람직 다.  지

식재산권  귀속  국가  법 책  이  탕  해 야 다. 귀

속원  거래 용인 보 용과 계약 용 등이 낮  쪽에 원시  권리

를 주고 편  재산권  나 어  소 권  가 가 낮아지는 리드

락에 지지 않게 거래 용  감안 여 공동연구  재산권 원시귀속  신

히 결 해야 다.74 이를 통해 주인- 리인    거래 용  소

시키고 지식재산  가 를  잘 알고 용   있도  소 권자들간 

권리 이   용에  안  마 해야 다. 근 공동 리규  

개  실질  연구를 행  경우 공동소  가능 이 높아

나 공동소 시 이 과 사업  등 용에는 히  장애가 는 경우

가 많다. 미국  이-돌 법  에 른  이  를 

                                                   
74  거래 용  낮추고 편 는 재산권  가 를 높이   략  특허풀, 작권 

집 리단체, FRAND 등  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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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보듯이 지식재산권  창출자에게 모든 권리를 주는 것보다 창출  

지식재산권  잘 용   있는 주체에게 권리를 귀속시킬 경우  잘 

용   있다. 과 본법  요  규 들  공동 리규 에 임

고 있어 지재권 귀속  용에 해 법  직  규  요가 있다. 

, 2014  11월 공동 리규 에  지재권 귀속에  개 이 이루어

 개 주체가 지재권  갖게 어 어느 도 가 해결 었 나 

료 등 용에  는 앞   개 이 요 다. 법  효  없

나 계약  가이드라인  산 역시 약 당사자들  거래 용  감

소시키며 지식재산권  가 를 높일  있다.  

째, 지식재산권  공동소   용시 나타날  있는 들에 

 요가 있다. 특허공  경우 직 명  공 권  특 에 라 

용에 큰 향  미 다. 연구 인 연  경우 특허권  직  실시 지 

않 므   보상  그 외  다른 동 들에 향    있다. 

특히 직 명  실  명자인 직원과  산 단, 지주회

사간 주인- 리인 가 나타날  있다. 3자 실시에  입장도 

 크게 다르다. 공 특허  라이 싱에 여도 국가간 법  차이가 

있는데 공 자  허락  아야 는 경우 용이 어 워지는 그리드락  

가 나타날  있다. 이러  여러 들  개  해 합리 인 지

식재산권 귀속과 용  포함  공동연구 가이드라인과 계약 가 계

속  개 어야 다.  공 특허  여 국가간 차이를 

인 여 국  공동연구를 진행 여야 는데  가이드라인에   

실시권 허락과 양도  이익 분 사항 등  구체 시킨 가이드라인이 

요 다. 나아가 공 특허에  특허법 개 도 검토해볼 요가 있다. 

 법  는 입법자들  리인  자 이익추구 행태를 

모니 링   있고 공익  추구   있는 공익   행 자들이 요

며  민간 공동연구  사  계약 역시 핵심  리인  법조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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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익추구 행태 역시 모니 링이 요 다.  

째, 공동연구 당사자들  인 티 를 잘 살펴보아야 다. 공동연구  

결과 인 지식재산권이 사장 지 않도   해 는  다양  주

체들  인 티  동 를 살펴  보 (pay off)를 인 고 죄  

마에 지지 않도  보 체계를 꾸는 게임법  만들어야 다. 

어떤 경우라도 명가에  보상이 만히 이루어질  있도  여야 

양질  지식재산권이 창출   있다. 이를 해 는 법  개 뿐만 아

니라 근본  계약 를 개  요가 있는데 이를 해 계약

 산과 약  상모델  이 요 다. 산 연 공동연구는 국가

연구개 사업  경우 과 본법과 공동 리규 에  지만 원

 당사자들간 계약인 약  내용에 른다. 라  산 연 상

모델  실  공동연구 계약에 향  미 게 며, 계약  공동연구를 

행 는 주체들에 향  미쳐 공동 명  지식재산권  창출에, 특허공

는 과귀속인 보상과 이 과 사업  같  지식재산권 용에 향  

미 게 다. 즉 공동연구를 통해 창출 는 지식재산  공동연구  핵심

인 과  이  귀속 는 이   사업  용에 향  미

며 용 과는 공동연구자들  보상과 연계 어 있다. 이  같이 계약

 상모델  과귀속에 직 인 향  미 고 있 며 산 연 공동연

구 진과 장 인  핵심 요인이 다.  

산 연   다른 이해를 가지면   향  미 는’상 존 계’

 공동연구에 른 지재권 공동소  경우 ‘죄  마’  같이 

이 아닌 악  결과를 가 지 않도  해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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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개  

｢과 본법｣ 3장 11조  3과 4 개  

｢국가연구개 사업  시행  리에  법 ｣  

｢국가연구개 사업  리 등에  규 ｣ 9조, 22조, 23조 1항 

｢ 명진 법｣ 10조 1항 단   각 , 13조 

｢특허법｣ 44조 

 

첫째, 과 본법  개   개별법 인  법  이 요

다. 재 우리 법  과 본법 11조3(국가연구개 사업 과  

소 ∙ 리  용 진)과 11조 4( 료  징   사용)에 국가연구

개 사업  과에  귀속  용에  사항  규 고 있다. 구

체 인 사항  법  통 인 ‘국가연구개 사업  리 등에 

 규 (이  공동 리규 )’에  고 있다.  

에는 국가연구개 사업 과  소  리  용 진, 료  

징   리에  규 이 공동 리규 에만 규 어 있었 나 이들이 

국민들  권익과 계  사항임에도 상 법  구체 인 임근거 없이 규

 것이라 여 본법  임범 를 벗어난다는 법원 결(06.6.2)에 

라 재 과 본법에 그 근거  규 이 마 었다.  

과 본법  과 에  본규범  다른 진국들  법들

과 법체계에  합  고   국가연구개 사업  추진  리에 

 구체 인 사항들  별도  법  분리 여 규 는 것이 람직

다. 과  법  매우 르게 변  에 규범 합 과 가

능 , 안  등  종합  고 해야 다. 국가연구개 책  일

 체계 인 추진  해 는 별도   법  여 본법과 

개별 부처  연구개   법  사이  간극  우는 체계  있는 국가

연구개  법  운 구조를 보  요가 있다( 근 외, 2000; 양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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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2012; 종민, 2014) 

째, 국가연구개 사업  리 등에  규 (공동 리규 )  직

명  료  규  개 이 요 다. 재 국가연구개 사업에  

창출  직 명  경우 참여주체에 라 용 는 법  취지  범

가 달라질  있어 직 명에  소 권 분쟁이 우 며 료 규

 임없이 이 고 있다.  

공동 리규 에는 연구 과  귀속  보상 계를 규 면  지식재

산권  ‘개 연구  소 ’라고 규 고 있 나, 명진 법에 는 

명자인 종업원과 사용자인  사이에  직 명  귀속  보상 계를 

규 면  ‘ 명자 소 ’ 원  명 고 있다. 즉 공동 리규 에 라 

지식재산권  소 권  가지는 개 에 직 명 승계규 이 부재  

경우 명진 법상 ‘ 명자 소 ’과 충돌 게 다. 라  공동 리규  

9조( 약  체결)  개 여 국가연구개 약 체결 시 약 내용에 

사용자(개 연구 )  직 명 승계규 이나  계약에  사항  

포함시키도  여 연구개 과  귀속에는 명진 법 2조 2  직

명에  승계를 포함시키도  다.  

 료에  를 재검토 여 산 연 공동연구를 진시킬  

있는 료 도를 만들어나가야 다. 공동 리규  22조( 료  

징 )  23조( 료  사용)에 여는 임없는 검토가 요 다. 

료 징  해 료 징 를 가  이거나 약 당사자  자

에 맡 도  해야 다.  료를 부과 는 식 등에  좀  시장

인  근이 요 다.75  리∙ 리 법인   료 징

를 통일 고, 주  징  료  사용    소  

                                                   
75 면 인 료 면 가 어 운 경우 매출액 이나  부과 식보다는 매출이익

에 여 료를 부과 는 식도 고 고, 료 부과 상에  공 개 , 품질 리 

등 직 인 매출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외 도  는 등 료에  부  

 이고 다양  료 식  도입 여 거래 용과 업  부담  여 이  

진시 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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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경 체  립, 리법인 보  연구 과  직  사업   참여 

연구원  보상체계를 개 여야 다. 공동 리규  23조 1항  

료 사용에  참여연구원에  보상  명진 법  특허를   

있는 권리를 승계  명자  구체 시킬 요가 있다. 

째, 명진 법  개 이 요 다.76 명진 법 10조(직 명) 1

항단 에 라 약승계규  등  보 지 않  업이나 견 업  

통상실시권 보 를 시키고 있다. 이는 직 명보상 도  도입과 사

약승계규  장   취지를 감안 다고 해도 과도  이

다.77 라  명진 법 10조 1항 단   각 를 삭 여 업과 

견 업  직 명에  통상실시권  보장 고, 직 명승계  보

상  다른 식  장  요가 있다.  특허법상 명자 시 도

 명진 법상 직 명보상  도가 연계 어 운용 도   법 간

 용어를 통일 도   요가 있다.  

13조(승계 여부  통지)에  승계시  조 여 약승계규 이 있

는 경우 업이 종업원  직 명 시 승계 도  여 이 양도 등

 를 원천  해소시킬 요가 있다.  

                                                   
76 부에 도 약승계규 상  직 명 승계시  시  조 , 업  통상실시권 

 규  삭 , 국가연구개  참여 업  직 명 보상 도 도입 도 , 국가연구개

약 체결 시 사용자  직 명 권리 승계 명 , 직 명 범  신지식재산에  

등 직 명 보상 도 개  해 명진 법 개 안  만들어 7월경 입법 고  

이다. 

77미래창조과 부  국가지식재산 원회  2015.7.23 합동 보도자료(IP 강국 도약   재

자∙ 책  향 시; 14차 국가지식재산 원회 개 )에 도 견 업이나 

업  경우, 직 명  미리 승계 다는 약 이 없는 경우 직 명에  사용권(통상

실시권)마  탈 는 것  직 명이 개 상 회사  연구 , 연구 , 인건  등  

용  명인  감안 다면 회사가 직 명에  권리를 가 가지 않 라도 회사에

게 직 명에  소  용 회(통상실시권)  주어야 며 행 규  어느 입

법 에 도 찾아보  어 운 우리나라만  독특  규 이라고 고 있다. 

 

 

 



 
106 

째, 특허법  개 이 요 다. 우리나라  특허공  조건들  다른 

나라들에 여 이 많고 다롭다. 특허법 44조는 공동출연  

면  공 자 원이 드시 공동출연  해야 며 이를 면 

해당 특허가 효    있어 공동출원 에  외조항 는 구

안이 요 다.  해자를 지  해 특허를   있는 

권리  지분에  ‘이 청구권 조항’도 고 해볼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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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이드라인  개   산 

 

가이드라인  부재원이 입 지 않  민간 분야에  산 연 연

구를 진행   과  지식재산권 귀속  익 분 등  약   

거를 시 다.  2013 에 시행  재 약 가이드라인  차 산

고 있는데 특히 소 업에  가장 히 이용 는 것  조사 었다

(아시아신 , 2013.12.29). 지식재산 원회가 162개 연구  조사  결과, 

가이드라인 용도는 소 업이 가장 높고(73%), (68%), 출연연(57%), 

업(57%)  나타났다. 이 결과를 볼 , 소 업  가이드라인  

용 게 보고 있 나 그 외에는 자체규   법 조직  가지고 있어 주

 참고자료  이용 고 있는 이다. 앞  가이드라인  개  통

해 소 업뿐만 아니라 다른 들에 도 극  용   있도  

개 이 요 다.  국  공동연구에  가이드라인 역시 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  공동연구 가이드라인도 개  요가 있다. 

5.  사  계약에  계약  합리   상모델  

사  계약에 있어  첫째, 상 고  항목  포   연  

상 모  구축이 요 다. 상 고  항목   많이  연

 상 모  구축  해 는 상 시 고 해야  모든 사결 항

목  포함  모  구축 , 각 항목별 요도  차이, 즉 가 를 고

 상 모  구축  요 이 있다. 존  상 모 이나 가이드라

인이 상당사자가 실질  요 다고 단 고 있는 용  면보

다 입이나 소 권  분에 과도 게  고 있는  개  모

 구축  요  가진다. 공동연구 트 에   이익 보상

  도 마 이 요 데 민간과 공공에  보상과 과귀속에 

 인식차이를 인 고, 공동소  연구 과  용 는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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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트 에게 합리 인 보상    있도    있는 소  장

는 마 는 것이 요 다. 공동연구자 간 인식 차이에  이해를 

통해 상 당사자 간 - 는 공동연구  조 이 엇보다도 요

다. 특히 민간과 공공 그리고 연구책임자  계약담당자 간 입장과 인식  

차이를 근거자료  용 여, 계약 당사자들  자 이익   일 인 

주장  자 고 상 주 에 입각  상 간   입장  견지 는 상  

- 는 공동연구 를 조 해 나가는 상당사자 간  노 이 요

다.  

본 연구는 미국  럽에  산 연 공동연구 재산권 분 에  법

규 들  법경   통해 분 해 보고, 우리나라  법규   실

 계약행태들과  분 해 써 다양  산 연 공동연구를 진

는 합리 인 지식재산권 분  구조를 시 여 우리나라  R&D 책  

법  진 에 여  다.산 연 연구  가이드라인 등

  법  개  해 국과 미국, 독일  산 연 공동연구 재산

권 분 에  법규 들  법경   통해 분 해 보고, 분쟁사

  들  살펴 써 다양  산 연 공동연구를 진 는 합리

인 지식재산권 분  구조를 시   있었다.  

국가 연구개 사업에  산  공동연구 과 귀속  부분 국가별  

법  명 히 규 어 있다. 미국  경우 이 돌(Bayh-Dole)법에 

해 명자 귀속원 에 라  소 여 소 업인 경우에는 외

 소 가 가능 다.  공동 연구 업에게 통상 실시권  부여 고, 

업  동  없이 3자에게 실시 가능 도  고 있다.  

일본 역시 일본  Bayh-Dole법이라고 불리는 ‘산업 재생특별조 법’

에 해 원  명자 귀속원 에 라  소 도  고 공동 

명  경우 공동소 도  면  공동연구 업이 실시를 희망 는 경

우 우  실시권  부여 도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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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연구개 사업에  산  공동연구 과 귀속  부분 계약에 

해 이루어진다. 미국에 는 ‘ 명자 귀속원 ’  며, 공동연구 결과

에  지식재산권   소  실시 권리를 상  크게 인

고 있다. 업인 HP  산 공동연구 약 에도 업이 용만  

부담  경우  소 권  인 고 있다.  일본  ‘ 명자 귀속원

’  며, 과 업  여도를  공동소 도 인 다. 법

- 행 

민간부  실  계약 황과 분쟁  민사소송과 를 통해 살펴볼 

요가 있다. 특히 계약 황에  실  행들  조사함 써 이것  

 ‘가이드라인’이 효과를 가질  있도  해야 다. 특히 민간 부  

당사자 계약에 향  미 는 요인 는 상 이 요 다. 78 

 

                                                   
78 근  Lee Woolgar  연구에 도 산 연계 동   큰 이익  창출해 내  해 는 

특히, 인 티  보상체계  범 를 해야 다고 연구결과  일맥상통 는 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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５장  결  

１   연구  요약 

본 연구는 여러 국가들  산 연 공동연구  지식재산권 창출과 용에 

 법 들과 계약사 들  살펴보고 이를 법경  에  

여 분 ∙평가 다.  

공동연구는 크게 국 공동연구  국내공동연구  나 어진다. 재 국

공동연구는 국  램버트 킷  모델   ‘  공동연구 약 가이

드라인(2014)’이 있 며 앞  다국  가이드라인  개  계획이다. 국

내공동연구는 크게 부가 지원  ‘국가연구개 사업’에 포함  공동연구

  사  계약에 민간 공동연구  나 다. 국가연구개 사업  공동

연구  경우 과 본법과 공동 리규 (국가연구개 사업  리 등

에  규 )이라는 법 과 통 에 른다. 2014  11월 그 동안 

가  공동 리규  20조를 개 여 지식재산권  개  연구

에 주어지게 었다. 이 써 귀속에  는 어느 도 해결 었

나 용에  보 해야  부분이 아직도 남아있다. 

 민간 공동연구  경우 지식재산권 귀속과 용  부  가이드라

인과 연구계  계약  등이 참조 어 약  통해 결 다. 이 경우 

공동 명에  특허공 가 며 특허법, 명진 법,   사업

 진에  법  등과  가 생 다. 특히 국  민간공동

연구  경우 직 명에  규   특허공  특 에  각국간 해

에 라 분쟁  소지가 있다. 

이  같이 공동연구는 여러 법   규 들과 어 있 며 앞  



 
111 

다양  를 야   있다. 이를 해결  해 산 연 공동연구를 

산시킬  있는 체계 이고 합리 인 지식재산권 창출  용 체계를 

 요가 있다. 공동연구 결과 인 지식재산권  특허권 귀속  

용  다 과 같다. 특허는 명자나 특허권자인 명자가 속  에 

귀속 다. 이 경우 명자는 직 명 규 에 라 사용자에게 약승계

고 보상  도 다. 직 명  귀속  보상, 승계 규  국가들

마다 다르다. 국만이 명에  소 권이 사용자에게 귀속 며, 미국

 경우 종업원에  보상규 이 없다. 사용자  소 권 취득  국과 

독일  법 , 우리나라  미국, 일본  고용계약 등에 다.  

이  같이 직 명에 해 각국  규 이  다른데 이러  차이는 

국  공동연구가 이루어질 경우 분쟁  소지가   있 므  약시 각

국  법규  자 히 살펴볼 요가 있다.   

지식재산권 권리  귀속도 요 나 실  명에 른 이익이 보상  

 있는 도  구조가 구축 어야 다. 특히 공동연구에  공  이익

보상이 요 데, 민간과 공공에  보상과 과귀속에  인식차이를 

인 고, 공동소  연구 과  용 는  공동 연구 트 에

게 합리 인 보상    있도    있는 소  장 는 마 는 

것이 요 다.  공동연구자 간 인식 차이에  이해를 통해 상 

당사자 간 - 는 공동연구  조 이 요 다.  

이해 계자인 ‘민간과 공공’ 그리고 ‘연구책임자  계약담당자’ 간 입장

과 인식  차이를 인 여 계약 당사자들  자 이익   일 인 

주장  자 고 상 주 에 입각  상 간   입장  견지 는 상  

- 는 공동연구 를 조 해 나가는 상당사자 간  노 이 요

다.  

이 연구를 통해 산 연 공동연구 진   지식재산권 귀속  용

 주요 안  다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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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지식재산권 귀속과 용에  법 는 변 는 경과 시

장에 면 도 법  안 과 가능  높이  해 법이 과 법

책  원 에  논 어야 다. 특히 재산권과 거래 용 이 , 주인-

리인 이 , 게임 이 에  살펴볼  복잡 지 않는 소 권  권리이

 구조  차  상  이해  상 존 계를 고  법  마 이 

요함  알  있었다. 

째, 일  법  ∙개  통  법  합   합목  고  

요가 있다. 구체 는 과 본법 11조3(국가연구개 사업

과  소 ∙ 리  용 진) 조항  개 , ｢국가연구개 사업  시행  

리에  법 ｣ , ｢국가연구개 사업  리 등에  규 ｣ 9

조( 약  체결), 22조( 료  징 ), 23조 1항( 료  사용)  

개 , ｢ 명진 법｣ 10조 1항 단   각 (직 명)  삭  개 , 

13조(승계 여부  통지) 개 , ｢특허법｣ 44조(공동출원)  개 이 

요 다.  

째, 약 가이드라인  개 과 산이 요 다. 가이드라인  민간 

공동연구에  당사자들간 사  자  계약  자  존 면 도 불

실 과 불공  일  있는 장  가진다.  국  공동연구  

경우 경험이 부족  우리나라  들에게  공해주며 해외 

들  불 실  여 상 간  이익  도모   있게 다. 

째, 산 연 공동연구  약에  계약  합리  상모델  

이 요 다. 공공/민간 공동연구 모  지식재산권 귀속과 용  

약에 해 진행 다. 약 내용이 불합리 고 불공  경우 사 공동연

구에  우  이 창출 어도 이것이 이 이나 창업  연계

 어 다. 라  상 이  다른 당사자들간에도 ‘ - ’  공

고도 생산 인 약이 이루어질  있도  다양  사  계약 들과 

공동연구 약 상모델이 임없이 창출 고 연구 어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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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연구  시사   향후 연구과  

1.  연구  시사  

실 , 우리나라  법규   계약사 들과 진국들  법   사 를 

해 볼  앞  좀  향  있고 체계  법 들이 고, 

공동연구  주체들  역량이 강  요  실감   있었다.  

지식재산  권리 귀속도 요 나 실  명에 른 보상이 이루어질 

 있는 도  구조가 구축 어야 다. 특히 공동연구에  공  이익

보상이 요 데, 민간과 공공에  보상과 과귀속에  인식차이를 

인 고, 공동소  연구 과  용 는  공동 연구 트 에

게 합리 인 보상    있도    있는 소  장 는 마 는 

것이 요 다.  공동연구자 간 인식 차이에  이해를 통해 상 

당사자 간 - 는 공동연구  조 이 요 다.  

이해 계자인 ‘민간과 공공’ 그리고 ‘연구책임자  계약담당자’ 간 입장

과 인식  차이를 인 여 계약 당사자들  자 이익   일 인 

주장  자 고 상 주 에 입각  상 간   입장  견지 는 상  

- 는 공동연구 를 조 해 나가는 상당사자 간  노 이 요

다. 본 연구는 미국  럽에  산 연 공동연구 재산권 분 에 

 법규 들  법경   통해 분 해 보고, 우리나라  법규  

 실  계약행태들과  분 해 써 다양  산 연 공동연구를 

진 는 합리 인 지식재산권 분  구조를 시 여 우리나라  R&D 

책  법  진 에 여  다. 산 연 연구  가이

드라인 등   법  개  해 국과 미국, 독일  산 연 공동

연구 재산권 분 에  법규 들  법경   통해 분 해 보

고, 분쟁사   들  살펴 써 다양  산 연 공동연구를 진

는 합리 인 지식재산권 귀속  용에  개 안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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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연구과  

민간부  주체들간  R&D에 여는 실  계약 황과 분쟁에  

내용  좀  자 히 살펴볼 요가 있다. 특히 계약 황에  실  행

들  조사함 써 이것   ‘가이드라인’이 잘 용   있도  

해야 다. 특히 민간 부  당사자 계약에 향  미 는 요인 는 

법  향 (legal power)  상 이 요 데 계약에  당사자들간 사  

자 가 잘 이루어지도  용이 쉬운 계약  가이드라인이 

고 용 도  는 안들이  연구  요가 있다. 나아가 약이 

산  경우 ‘약 ’  개 도 도입   있 므  이  용가능 도 살펴

볼 요가 있다.  향후에는 민간 공동연구 부 에  실  계약 황

과 분쟁 사 를  자 히 살펴 써 실질  불공 계약  를 

해결   있도  민법상  약  이  등   자 히 살펴볼 요가 있

다. 특히 계약 황에  실  행들  조사함 써 이것   ‘가

이드라인’  개  실  연구 장에  효과  용   있도  

해야 다.  공동연구  지재권 귀속  용에  약에  실질

 향  미 는 요인들에  규명이 요 다. 특히 민간 부  

당사자 계약에 향  미 는 요인  상  결 는 것들에  

연구가 요 며 이를 해 지식재산권  계약 상 사 에  자료

조사가 축 어야  것이다.  명자가 공 원일 경우 국가귀속, 인

티   특별조항이 있는데 이를 포함 여 -산- -연 체를 아우르

는 법원 과 법  합  가지는 국가 R&D 지식재산권 귀속과 용체

계를 구축 도  시  나가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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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Ownership and Util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Industry-

University-Institute Join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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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Innovation Environment makes R&D globalization and 

complexification. By this trend, collaboration between different entities 

becomes accelerated. Contracts and laws on ownership and util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ecome complicated, and it is very important 

motivation of R&D, main results of R&D and source of profit in markets. So 

improvement of laws about ownership and util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collaboration research is very important.  

This paper is to propose better approach to develop laws, contracts and 

guidelines about employee invention, cross license and royalty by analyzing 

and comparing laws on ownership and util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collaborative research of developed countries.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below. 

First, the legislation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hould be discussed under 

legal policy in order to increase predictability and stability by providing 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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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 based principles. In particular, property rights and transaction cost 

theory, principle- agent theory and game theory are very useful to find 

ownership and utilization structures and make procedures simple by seeking 

mutual interests and considering interdependencies. 

Second, there are needs to improve the legal consistency among laws by 

enactment and revision of laws. Specifically, Revision of the Science and 

Technology Basic Law Article 11.3,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Management regulations  "Article 9, Article 22 (the collection of royalties), 

the amendment of Article 23(use of royalties), and invention Promotion Law 

Article 10, Article 13, and patent Law Article 44 are needed. 

Third, it is necessary to spread and improve the collaborative research contract 

guidelines. The guidelines have the advantage of reducing the uncertainty and 

unfairness while respecting the autonomy of the parties in the private contracts. 

It also allows promoting the mutual interests and facilitating the international 

collaborative research by reducing the uncertainty of foreign institutions. 

Fourth, the development of a standard contract model and negotiation model 

in industry-university-institution collaboration is required. Both public / 

private collaboration is performed by the contracts. Thus the bargaining power 

can hinder the collaboration, so by the models, contracts among different 

parties can lead "win-win" strategy and fair and productive agreements can be 

made.  

 

Keywords : Industry-University-Institute Joint Research, Ownership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Util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mployee Inventions Law, Cross License, Roy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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